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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 사회진출이 공직분야에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공직사회에서의 

육아휴직 한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로 인해 최근 체인력제도

가 조직인 자원 리 에서 주목받고 있다. 이 같은 제도가 육아휴직

이 빈번히 발생되는 경우 심각한 업무공백이 조직 내에 발생되어 체

인 조직성과가 하되는 심각한 문제 을 완화시키기 때문이다.  

한편 이 같은 체인력제도  특히, 한시임기제공무원을 임용하기 

하여 휴직  출산휴가 등이 상되는 직 에 해 합한 인력을 

사 에 확보하여 구성하는 인력풀 제도, 소  체인력뱅크 제도는 주

목할 필요가 있다. 공직사회에서의 육아휴직으로 인해 발생되는 업무

공백을 해소하기 해 앙정부가 각 부처와 지자체로 하여  극

으로 도입하도록 권장한 표 인 체인력제도의 하나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공직에서의 체인력제도와 련된 기존 연구들  이 같은 

체인력뱅크에 을 맞춘 연구는 거의 무한 실정이다. 이에 본 연

구가 기존 체인력제도에 한 연구의 내용  외연을 확장시키는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단된다.

본 연구를 통하여 공직분야, 특히 지자체를 심으로 육아휴직에 따

른 업무공백해소를 해 운용되는  체인력뱅크 제도의 실태가 면

히 고찰되는 가운데,  체인력뱅크 제도의 문제 과 이에 연게된 

개선방안이 제시되기를 기 한다. 본 연구가 지자체 육아휴직 체인

력제도에 한 실무자와 심 있는 학자들에게 많은 도움이 되기를 바

라며, 연구에 심 을 기울여  연구진의 노고에 감사를 드린다. 

2016년 12월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원장   하 혜 수

P r e f a c e ●서 문



정부의 여성 사회진출 지원정책  가정 내 경제  안정을 도모하고자 

하는 경제  원인으로 여성의 사회진출이 차 확 되고 있는 가운데, 이 

같은 상이 공직분야에 더욱 확산되고 있는 실정이다(문미경 외, 2012).

이처럼 공직분야에서 여성고용비율이 꾸 히 증가하는 가운데 출

산 문제에 직면한 정부는 문제해결을 해 육아지원을 확 하고 있다. 

특히, 표 인 육아지원정책인 육아휴직의 경우 여성공무원이 증가함

에 따라 공직사회에서의 육아휴직 이용자 한 체 으로 증가한 것

으로 단할 수 있다. 

하지만 육아휴직이 빈번히 발생되는 경우 심각한 업무공백이 조직 

내에 발생되어 체 인 조직성과가 하되는 심각한 문제 이 발생된

다. 이와 련하여 조직인 자원 리 에서 주목받는 것이 체인력

이다(김윤권･오시 , 2013). 육아휴직으로 인해 발생되는 어려움의 경

우 육아휴직자는 물론 조직차원에서 가장 우려하는 어려움이 업무공백

이다(문미경 외, 2015). 업무공백이 어떤 방법으로든 히 해소되지 

않는다면 육아휴직자는 그의 업무를 동료 내지 조직에 떠 안겨야 하는 

상당한 부담을 갖게 될 뿐만 아니라, 그의 업무를 떠안아야 되는 동료 

내지 조직 역시 상당한 부담을 갖게 된다. 

이 같은 맥락에서 육아휴직자와 엇비슷한 역량을 가진 이들을 활용

함으로써, 즉 체인력을 활용함으로써 업무공백을 히 해소하는 

것은 일･가정양립을 실 시키려는 정부의 인 자원 리에 있어 가장 

실 으로 요한 안에 해당되는 가운데, 육아에 한 지원확 를 

통해 출산 문제를 해결하려는 정부 입장과 육아휴직에 따른 업무공

백을 해소하려는 조직 입장 모두를 감안하는 경우  체인력제도의 

요 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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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효성 제고를 한 연구의 필요성이 제기된다. 

한편 본 연구는 체인력제도  체인력뱅크를 연구 상으로 한정

한다. 다양한 체인력제도 모두를 단일 연구에서 다루는 것이 시간 내지 

비용 인 측면에서 효율 이지 못하기 때문이다. 게다가 공직에서의 

체인력제도와 련된 기존 연구들  체인력뱅크에 을 맞춘 

연구가 거의 무한 실정인 것을 감안할 때 체인력뱅크에 을 맞

추고자 하는 본 연구의 경우 기존 체인력제도에 한 연구의 내용  

외연을 크게 확장시키는데 기여할 것으로 단되기 때문이다. 이에 본 

연구는 공직분야, 특히 지자체를 심으로 육아휴직에 따른 업무공백

해소를 해 운용되는 체인력뱅크 제도의 실태를 면 히 고찰함으로

써, 제도 문제 을 도출하여  체인력뱅크 제도개선에 단 를 제시

하는데 그 목 을 두고자 한다. 

이 같은 연구목 을 달성하기 해 본 연구는 체인력뱅크에 한 

개념  내용, 지자체 체인력뱅크 체인력 구성 황과 이용 황을 

우선 으로 고찰한 바 있다. 이후, 지자체 체인력뱅크에 한 일반

황, 지원체계, 운 체계, 환류체계 등과 같은 4가지 역에서 담당자 

설문조사를 통해 체인력뱅크 제도 반이 조사  분석되었고 다음

과 같은 결과가 제시되었다. 

우선, 일반 황으로부터는 다음과 같은 5가지 결과가 제시되었다. 첫째, 

지자체 부분이 별도의 체인력뱅크를 운 하지 않고 있는 실정인 

가운데, 업무공백해소를 한 여타 수단에 한 선호가 이 같은 별도의 

체인력뱅크 미운 의 가장 주된 원인으로 확인되었다. 추측컨 , 지

자체 입장에서는 이 같은 수단들을 통해 체인력이 충원되는 경우 

체인력뱅크를 통해 체인력이 충원되는 경우에 비해 업무의 안정성, 

효율성, 책임성 등이 보다 담보될 수 있기 때문인 것으로 여겨진다. 둘째, 

다양한 원인들로 인해 별도의 체인력뱅크를 운 하지 않는 지자체의 



경우에도 향후 별도의 체인력뱅크의 필요성에는 반 으로 동의하

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셋째, 유독 2014년부터 별도의 체인력뱅크가 

운 된 지자체가 상 으로 많다는 것이 확인되었다. 추측컨 , 당시 

기존에 앙정부 부처 심으로 활용되던 체인력뱅크를 지자체도 활

용할 수 있도록 기능을 크게 개선한 시기가 2014년 6월부터이기 때문

인 것으로 여겨진다. 넷째, 체인력뱅크를 통해 얻게 된 인력정보가 

지자체간에 거의 공유되고 있지 않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는 지자체

간 체인력뱅크 정보공유체계의 부재함을 일정부분 노정하는 목으

로 간주될 수 있는 바, 지자체간 체인력뱅크 정보공유체계에 한 제

도개선에 상당한 여지가 있음을  보여 다. 마지막으로, 재 운 되는 

체인력뱅크의 경우 육아휴직 업무공백해소에 어느 정도 기여하고 있

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는 지자체 별도의 체인력뱅크가 그 나름의 

유용성이 있다는 것을 일정부분 의미한다.

지원체계로부터는 다음과 같은 3가지 결과가 제시되었다. 첫째, 별도 

체인력뱅크가 운 된다고 답한 지자체  체인력뱅크에 련된 자체

법규(조례, 규칙)가 거의 제정되어 있지 않다는 것이 확인되었다. 이는 

법 인 측면에 있어서 지자체 체인력뱅크의 지원체계가 반 으로 

미비하다는 것을 일정부분 의미하는 바, 법 인 제도기반의 개선여지

가 보인다. 둘째, 인력 인 측면에 있어서 지자체 체인력뱅크를 담당

하는 인력이 그다지 많지 않음이 확인되는 가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자체 입장에서는 크게 불만족스럽게 인식하지는 않고 있다는 것이 

확인되었다. 마지막으로, 산 인 측면에 있어서 지자체 체인력뱅크

에 배당되는 산이 거의 1억원 이상인 상황에서 이 같은 산이 지자

체 입장에서는 부족하다고 인식하지는 않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운 체계로부터는 다음과 같은 5가지 결과가 제시되었다. 첫째, 육아

휴직 체인력모집이 육아휴직 사 고제에 보통이상으로 연계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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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획되고 있다는 것이 확인되었다. 이는 연계  계획 인 측면에 있어

서 지자체 체인력뱅크의 운 체계가 반 으로 양호하다는 것을 어느 

정도 의미한다. 둘째, 육아휴직 체인력 채용 시 업무와 연 된 별도 

실무교육이 반 으로 자주 실시되지는 않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

다. 이는 실무교육 인 측면에 있어서 지자체 체인력뱅크의 운 체

계가 반 으로 미비하다는 것을 일정부분 노정하는 바, 실무교육

인 제도기반의 개선여지가 보인다. 셋째, 반 으로 지자체 담당자들

은 체인력선발 심사 원수 내지 심사 원의 문성에 해 부족하다

고 인식하고 있지는 않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넷째, 반 으로 지자체 

담당자들이 선발된 체인력을 상으로 자주 채용의사를 확인하고 있

지는 않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마지막으로, 지자체 담당자들이 육아휴

직자와 체인력자간의 사  업무인수인계가 반 으로 미흡하다고 

인식하지는 않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환류체계로부터는 다음과 같은 2가지 결과가 제시되었다. 하나는 지

자체 담당자들이 체인력 사후평가가 반 으로 체인력뱅크 제도

개선에 그리 미약하게 연계되어 있다고 인식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되

었다.  다른 하나는 체인력을 상으로 한 사후평가가 반 으로 

그리 간헐 으로 실시되고 있지 않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즉, 환류체계

는 반 으로 양호한 것으로 악된다. 

한편 상기 분석결과를 통해 도출되는 체인력뱅크 제도 반에 걸친 

문제 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은 4가지이다. 첫 번째 문제 은 일반

황으로부터 도출된 것으로, 지자체 별도의 체인력뱅크를 통해 얻게 

된 인력정보가 지자체간에 거의 공유되고 있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는 

지자체간 체인력뱅크 정보공유체계의 부재함을 일정부분 노정하는 

목으로 지자체간 체인력뱅크 정보공유에 한 제도 확립 내지 개

선이 필요할 것으로 여겨진다. 



두 번째 문제 은 지원체계로부터 도출된 것으로, 별도 체인력뱅

크가 운 된다고 응답한 지자체  체인력뱅크에 련된 자체법규

(조례, 규칙)가 거의 제정되어 있지 않다는 것이다. 이는 법 인 측면에 

있어서 지자체 체인력뱅크의 지원체계가 반 으로 미비하다는 것을 

일정부분 의미하는 바, 조례, 규칙 등과 같은 지자체 자체법규의 제정

이 필요할 것으로 여겨진다. 즉, 법 인 제도기반의 개선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세 번째 문제 은 운 체계로부터 도출된 것으로, 육아휴직 체인

력 채용 시 업무와 연 된 별도 실무교육이 반 으로 자주 실시되고 

있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는 실무교육 인 측면에 있어서 지자체 체

인력뱅크의 운 체계가 반 으로 미비하다는 것을 일정부분 노정하

는 바, 실무교육 인 제도기반의 개선여지가 보인다. 즉, 양질의 실무

교육을 체인력을 상으로 자주 실시함으로써, 업무의 안정성, 효율

성, 책임성 등이 보다 담보될 수 있다고 여겨진다. 

네 번째 문제 도 운 체계로부터 도출된 것으로, 반 으로 지자

체 담당자들이 선발된 체인력을 상으로 자주 채용의사를 확인하고 

있지 않다는 것이다. 이는 체인력풀 리체계가 미비하다는 것을 일

정부분 노정하는 바, 체인력 리기반의 제도개선이 필요할 것으로 

여겨진다. 

한편 상기 논의된 문제 과 연계되어 제시되는 본 연구의 6가지 개

선방안들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 번째, 지자체간 체인력뱅크에 

한 정보공유가 필요하다. 재는 체인력뱅크를 운 하는 지자체도 

을 뿐만 아니라 서로간의 공유도 부족한 실정이다. 이의 해결을 해

서는 우선 으로 역자치단체의 역할이 필수 이다. 역자치단체는 

할 기 자치단체의 체인력뱅크 운 에 한 면 한 실태조사를 수

행해야 할 것이며 역수 의 체인력뱅크 운 에 한 구체 인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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침과 지원 역할을 수행할 필요가 있다. 이를 역  기 의 담당자들

의 주기 인 워크 과 교육의 장을 마련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것이다. 

두 번째, 체인력뱅크를 통한 육아휴직 체의 우수사례를 발굴하

여 국의 지방자치단체에 홍보하고 국민들에게도 극 으로 알릴 필

요가 있다. 

세 번째, 체인력뱅크 지원조례의 제정이 필요하다.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체인력뱅크 지원에 한 구체 인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여 

체인력뱅크를 통하여 체인력을 원활히 수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특히 조례에는 체인력뱅크에 해 집행부에서 사 으로 ･

장기  계획을 수립해 놓아야 할 것을 명시할 필요가 있다. 컨 , 조

례에 명시된 집행부는 의회에서 제정된 체인력뱅크 지원조례에 따라 

자체  계획을 수립해야 할 것이다. 이를 해 체인력과 련된 수요 

 비수요 등을 철 히 악하고 체인력의 확보방안을 보다 철

히 마련해 둘 필요가 있다. 뱅크를 통한 지원, 선발, 리, 교육, 임용에 

해 구체 인 방안을 마련해 둘 필요가 있다. 한 뱅크 운 을 한 

인력, 산 등에 해서도 명확하게 규정해두어야 할 것이다. 

네 번째, 체인력 상자들에 한 면 한 리가 필요하다. 리를 

해서는 우선 으로 한 상자 리스트의 작성이 필수 이다. 이 

리스트에는 상자의 업무수행과 련된 경력, 교육사항 등을 면 하

게 기록해 두어야 할 것이다. 실제 기 자치단체의 장에서 공공부문

의 육아휴직 체인력으로 근무하고자 하는 인력은 상당히 있을 것이

라 생각된다. 심각한 취업난 속에서 다양한 사유로 경력이 단 되었다

든지 퇴직 후 재취업 비라든지 경력을 쌓고 싶어 하는 사유 등으로 

직장을 구하는 사람들이 상당히 있을 것이다. 우선 이러한 사람들에게 

육아휴직 체인력에 한 구체 인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필수 이



다. 따라서 취업정보 사이트, 공공인력 구인 사이트, 홈페이지 등에 

극 으로 홍보할 필요가 있다. 

다섯 번째, 체인력 상자들에 한 한 교육도 필수 이다. 이

들이 행정 장에 직  투입되었을 때 업무에 수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  교육을 시켜 두면 혼란과 비용을 일 수 있을 것이다. 심각한 

경우 업무에 숙지할만할 때 쯤 되면 육아휴직자가 돌아오는 상황이 발

생하는데, 이러한 경우라면 체인력을 뽑지 않는 것만 못한 것이 되기 

때문이다. 이 때 상자들에게 사  교육에 참여할 구체 인 인센티

의 제공이 필수 이다. 교육 참여에 한 수당, 향후 채용에 한 가

부여 등이 제공되어야 상자들도 보다 극 으로 사 교육에 참여

하게 될 것이다. 이러한 교육을 기  지자체 수 에서 자체 으로 수행

하기에는 인 , 재정 으로 여러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단되기에 이

에 해서는 역자치단체의 주 으로 공무원 교육원 탁 교육 등의 

방안을 고려해 보면 좋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육아휴직 체인력제도가 효과 으로 

운 되기 해서는 앙정부인 행정자치부의 일정한 역할이 필수 이

다. 앙차원에서 특히 지방공무원의 인사를 할하는 과에서 이에 

한 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아야 할 것이다. 재로서는 육아휴직 체

인력제도에 한 정책  심과 지원이 그리 크지 않은 것으로 단된

다. 심지어 지방자치단체의 육아휴직 체인력에 한 면 한 실태조

사조차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으로 보이는 지경이다. 지방차원에서 육

아휴직 체인력이 요한 문제로 두되는 시 에서 행정자치부는 이

에 한 담당자를 지정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실정과 어려움을 극 으

로 청취하고 면 히 악하여 효과 인 지원 책을 세워주는 것이 필

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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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절 연구의 목적

제2절 연구의 내용

제1장

서론





제1절 연구의 목적 ⑇

정부의 여성 사회진출 지원정책  가정 내 경제  안정을 도모하고자 하는 경제

 원인으로 여성의 사회진출이 차 확 되고 있는 가운데, 이 같은 상이 공직분

야에 더욱 확산되고 있는 실정이다(문미경 외, 2012). 

이처럼 공직분야에서 여성고용비율이 꾸 히 증가하는 가운데 출산 문제에 직

면한 정부는 문제해결을 해 육아지원을 확 하고 있다. 특히, 표 인 육아지원

정책인 육아휴직의 경우 여성공무원이 증가함에 따라 공직사회에서의 육아휴직 이

용자 한 체 으로 증가한 것으로 단할 수 있다. 

하지만 육아휴직이 빈번히 발생되는 경우 심각한 업무공백이 조직 내에 발생되어 

체 인 조직성과가 하되는 심각한 문제 이 발생된다. 이와 련하여 조직인

자원 리 에서 주목받는 것이 체인력이다(김윤권･오시 , 2013). 육아휴직으로 

인해 발생되는 어려움의 경우 육아휴직자는 물론 조직차원에서 가장 우려하는 어려

움이 업무공백이다(문미경 외, 2015).1) 업무공백이 어떤 방법으로든 히 해소되

지 않는다면 육아휴직자는 그의 업무를 동료 내지 조직에 떠 안겨야 하는 상당한 

부담을 갖게 될 뿐만 아니라, 그의 업무를 떠안아야 되는 동료 내지 조직 역시 상당

한 부담을 갖게 된다. 

이 같은 맥락에서 육아휴직자와 엇비슷한 역량을 가진 이들을 활용함으로써, 즉 

체인력을 활용함으로써 업무공백을 히 해소하는 것은 일･가정양립을 실 시키

1) 문미경 외(2015)는 육아휴직으로 인한 업무공백이 지금까지 많은 조사결과에서 일관되게 육아휴직으로 발생되
는 어려움으로 지적된 바 있음을 밝힌 바 있다.

제1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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려는 정부의 인 자원 리에 있어 가장 실 으로 요한 안에 해당되는 가운데, 

육아에 한 지원확 를 통해 출산 문제를 해결하려는 정부 입장과 육아휴직에 

따른 업무공백을 해소하려는 조직 입장 모두를 감안하는 경우  체인력제도의 

실효성 제고를 한 연구의 필요성이 제기될 수 있다. 

한편 본 연구는 체인력제도  체인력뱅크를 연구 상으로 한정하고자 한다. 

의 인 측면에서 조명되는 다양한 체인력제도 모두를 단일 연구에서 다루는 것

이 시간 내지 비용 인 측면에서 효율 이지 못하기 때문이다. 게다가 공직에서의 

체인력제도와 련된 기존 연구들  체인력뱅크에 을 맞춘 연구가 거의 

무한 실정인 것을 감안할 때 체인력뱅크에 을 맞추고자 하는 본 연구의 경

우 기존 체인력제도에 한 연구의 내용  외연을 크게 확장시키는데 기여할 것

으로 단되기 때문이다. 

이에 본 연구는 공직분야, 특히 지자체를 심으로 육아휴직에 따른 업무공백해소

를 해 운용되는 체인력뱅크 제도의 실태를 면 히 고찰함으로써, 제도 문제 을 

도출하여  체인력뱅크 제도개선에 단 를 제시하는데 그 목 을 두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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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절 연구의 내용 ⑇

1. 연구의 범위

이 연구는 공직분야  지자체 공무원, 소  지방공무원을 상으로 육아휴직에 

따른  체인력뱅크 제도를 검토하고자 하는 바, 상범 는 17개 역 지자체와 

226개 기  지자체를 합한 243개 지자체 체의 체인력뱅크에 련된 담당공무원

으로 한정하고자 한다. 한 시간  범 는 자료구득이 용이할 것으로 기 되는 최

근 시 인 2014년부터 재까지로 한정하고자 한다. 

2. 연구의 방법

본 연구는 육아휴직 체인력뱅크 실태를 면 히 고찰함으로써, 제도의 문제 을 

도출하여  체인력뱅크 제도개선에 단 를 제시하고자 다음과 같은 연구방법들

을 활용하고자 한다.

가. 문헌 및 통계자료

행자부의 통계연보, 공무원 통계, 지자체 통계연보, 앙인사 원회 통계, 한국여

성개발원의 여성통계연보, 여가부 여성백서, 기존 보고서  논문 등 기존 문헌들을 

검토하여 지자체 여성공직자 증가  체인력추이, 체인력뱅크 제도 황 등 본 

연구와 련된 다양한 정보를 확인하여 활용하고자 한다. 

나. 설문조사

무엇보다 이 연구는 17개 역 지자체와 226개 기  지자체를 합한 243개 지자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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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의 체인력뱅크에 련된 담당공무원을 상으로 설문조사를 하고자 한다. 이

를 통해 지자체 체인력뱅크 제도에 한 반 인 황이 악되는 가운데, 제도

에 한 지원체계, 운 체계, 환류체계 등과 같은 역으로 구분된 설문문항을 통해 

보다 세 한 문제 들을 도출하여 이에 연계된 정책제언을 제공하고자 한다. 

3. 연구의 분석틀

지자체 대체인력뱅크 제도

제도 실태 내용분석 문제점 도출

‣ 문헌자료 수집
‣ 통계자료 수집
‣ 설문조사 실시

▷
‣ 문헌자료 분석
‣ 통계자료 분석
‣ 설문조사 분석 

▷ ‣ 문헌, 통계자료 토대
‣ 설문결과 토대

⇓

개선방안 제시

<그림 1-1> 분석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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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절 대체인력제도의 개념 ⑇

1. 유사개념 비교 및 정의

가. 대체인력 vs 육아휴직 대체인력 vs 대체인력뱅크

일반 으로 체인력은 어떤 상황으로 말미암아 기존인력을 신하는 인력을 의

미한다(류도암 외, 2016). 즉, 조직 내 특정업무를 수행하는 인력이 다양한 상황으로 

말미암아 그 특정업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그 특정업무를 기존인력 신 수행

하는 인력을 의미한다는 것이다. 체인력에 한 논의 속에서 을 두어야 할 것

은 업무를 체한다는 것이다.2) 하지만, 이 같은 포  개념과 달리, 일･가정양립

제도에서 논의되는 체인력의 개념의 경우에는 출산  육아휴직 등의 개념이 확

산되는 가운데, 출산 문제를 타개하기 한 일련의 정부정책에 의해 도입된 수단

 개념으로 간주될 수 있다(류도암 외, 2016). 

이 같은 맥락에서 정부정책의 입장에서 체인력에 한 개념을 다시 한 번 살펴

본다면, “ 체인력”은 휴직자, 출산휴가자 등의 업무를 행하는 인력을 말하며 별

도정원을 활용한 충원, 별도정원 충원 없이 보 등 인사이동에 의한 충원, 업무

행자 지정, 한시임기제공무원  기간제 근로자 는 행정인턴 등이 될 수 있다고 

시되어 있다(안 행정부, 2014; 행정자치부, 2016). 주목할 은 여기서의 ‘휴직’은 

2) 여기서 특정업무를 대체한다는 의미를 엄격하게 해석하는 경우 조직 구성원에게 부여된 과업, 책임성, 경험 
등이 모두 대체된다는 것을 의미한다(류도암 외, 2016).

제2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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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공무원법  지방공무원법상의 모든 휴직(육아휴직, 질병휴직 등)을 의미하며 

‘출산휴가 등’은 출산휴가와 유산･사산휴가를 포함한다는 것이다. 

이에 체인력이 모든 휴직과 출산휴가, 유산･사산휴가로 인해 발생되는 업무공

백을 해소하기 해 동원된, 별도정원을 활용한 충원, 별도정원 충원 없이 보 등 

인사이동에 의한 충원, 업무 행자 지정, 한시임기제공무원  기간제 근로자 는 

행정인턴 등을 의미한다고 본다면 특히, 육아휴직 체인력은 육아휴직에 한정하여 

발생되는 업무공백을 해소하기 해 동원된, 별도정원을 활용한 충원, 별도정원 충

원 없이 보 등 인사이동에 의한 충원, 업무 행자 지정, 한시임기제공무원  기

간제 근로자 는 행정인턴 등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 

한편 체인력뱅크에 한 개념을 정부정책의 입장에서 한 살펴본다면, 체인

력뱅크”은 앙행정기 별  지방자치단체별로 한시임기제공무원을 임용하기 

하여 휴직  출산휴가 등이 상되는 직 에 해 업무성격에 따라 합한 인력을 

사 에 확보하여 구성하는 인력풀을 의미한다고 시되어 있다(안 행정부, 2014; 

행정자치부, 2016). 

즉, 모든 휴직과 출산휴가, 유산･사산휴가로 인해 발생되는 업무공백을 해소하기 

해 동원된 체인력  특히, 한시임기제공무원만을 임용하기 해 고안된 인력

풀이 체인력뱅크 제도라는 것이며, 육아휴직 체인력뱅크 제도란 육아휴직에 한

정하여 발생되는 업무공백을 해소하기 해 임용될 한시임기제공무원을 선출하기 

한 인력풀제도를 의미한다. 상기에서 논의된 체인력, 육아휴직 체인력, 체

인력뱅크 개념간의  계는 <그림 2-1>과 같다. 

한편 한국사회에서 여성근로자  여성공무원들이 빠르게 증가되는 가운데, 이들 

상당수가 가임 상 연령 임을 감안할 때 육아휴직에 한 수요뿐만 아니라 실제 

육아휴직활용이 많아지고 있다( 창호･이세진, 2005). 이와 련하여 조직인 자원

리 에서 주목받는 것이 체인력이다(김윤권･오시 , 2013). 육아휴직으로 인해 

발생되는 어려움의 경우 육아휴직자는 물론 조직차원에서 가장 우려하는 어려움이 

업무공백이다(문미경 외, 2015).3) 이 같은 업무공백이 어떤 방법으로든 히 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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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지 않는다면 육아휴직자는 그의 업무를 동료 내지 조직에 떠 안겨야 하는 상당한 

부담을 갖게 될 뿐만 아니라, 그의 업무를 떠안아야 되는 동료 내지 조직 역시 상당

한 부담을 갖게 된다. 

성질별 대체인력 유형 ⇒ 충원방식별 대체인력 유형

육아휴직 대체인력 ▷ 별도정원을 활용한 충원

질병휴직 대체인력 ▷ 전보 등 인사이동에 의한 충원

기타휴직 대체인력 ▷ 업무대행자 지정

출산휴가 대체인력 ▷ 대체인력뱅크를 통한 한시기제공무원 충원

유산휴가 대체인력 ▷ 기간제 근로자

사산휴가 대체인력 ▷ 행정 인턴

<그림 2-1> 대체인력 vs 육아휴직 대체인력 vs 대체인력뱅크 개념간 관계

이 같은 맥락에서 육아휴직자와 엇비슷한 역량을 가진 이들을 활용함으로써, 즉 

체인력을 활용함으로써 육아휴직으로 인한 업무공백을 히 해소하는 것은 일

과 가정의 양립정책을 실 시키려는 정부의 인 자원 리에 있어 가장 실 으로 

요한 안에 해당된다.

육아휴직으로 인해 업무공백이 발생되는 경우 민간과 공공분야에서는 공히 기본

으로 조직 내 업무 재배치 내지 재조정이라는 수단을 통해 우선 으로 해결하려

는 가능성이 높다. 하지만, 이 같은 수단에 한 활용은 육아휴직자 업무의 정형화 

정도와 조직 내 업무수행여력에 따라 크게 상이할 수 있다. 

컨 , 육아휴직자 업무가 정형화되어 있는 가운데 조직 내 업무수행여력이 존

재하는 경우 조직 내 업무 재배치 내지 재조정 등과 같은 수단에 한 활용은 크게 

3) 문미경 외(2015)는 육아휴직으로 인한 업무공백이 지금까지 많은 조사결과에서 일관되게 육아휴직으로 발생
되는 어려움으로 지적된 바 있음을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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높아질 것으로 단된다.4) 이 같은 경우 육아휴직자와 엇비슷한 역량을 갖춘 것으

로 단될 수 있는 조직 내 인력을 활용하는 것이 업무수행의 안정성과 효율성을 

상당히 담보할 수 있기 때문이다. 

반면 육아휴직자 업무가 비정형화되어 있든지 혹은 조직 내 업무수행여력이 부재

한 경우에는 조직 내 업무 재배치 내지 재조정이라는 수단에 한 활용도는 크게 

낮아질 것으로 단된다. 이 같은 수단을 통해 더 이상 업무수행의 안정성과 효율성

이 그리 쉽게 담보되기 어렵기 때문이다. 

조직 내 업무 재배치 내지 재조정을 통해 육아휴직으로 인해 발생되는 업무공백

이 해결되기 어려운 경우 별도정원충원방식이 차선으로 동원될 가능성이 높다. 즉, 

육아휴직으로 인해 발생되는 업무공백을 해소하려는 조직이 우선 으로 조직 내 업

무 재배치 내지 재조정이라는 수단을 활용하기 어려운 경우 신규임용, 승진임용, 강

임, 직, 보 등의 방법으로 결원을 충원하는 소 , 별도정원충원방식에 의한 

체인력확보에 노력을 기울일 것으로 단된다. 특히, 공직부문의 경우 국가공무원법

과 지방공무원법에 따라 별도정원이 인정되어 결원을 보충할 수 있는데 상기 언

한 바 있는 신규임용, 승진임용, 강임, 직, 보 등이 결원을 충원하는 방식에 해

당된다.5) 

하지만 이 같은 결원충원방식  신규임용방식의 경우 승진임용, 강임, 직, 

보 등과 같은 여타 방식들에 비해서는 활용도가 크게 낮을 것으로 단된다. 신규임

용의 경우 민간과 공공분야에서는 공히 육아휴직으로 인한 업무공백만을 해소하기 

해 신규임용에 따른 정규직 인건비를 감당하고 싶지 않기 때문이다. 이에 비해 승

진임용, 강임, 직, 보 등과 같은 여타 방식들은 육아휴직에 의해 발생되는 업무

4) 공직부문의 경우 공식적 절차를 통해 업무가 특정인에게 지정되고 그 특정인에게 이와 관련된 수당이 지급되는 
업무대행지정이라는 공식적인 제도가 존재한다. 여기서 이 같은 제도는 상기 언급된 조직 내 업무 재배치 내
지 재조정에 의한 수단에 포함된다.

5) 국가공무원법 제43조 ① 6월 이상 휴직한 경우에는 휴직일로부터 당해 휴직자의 직급에 해당하는 정원이 따
로 있는 것으로 보고 결원을 보충할 수 있다. 지방공무원법 제41조의 ① 6월 이상 휴직한 경우에는 휴직일로
부터 당해 휴직자의 직급에 해당하는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보고 결원을 보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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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백을 해소하려는 조직에게 거의 비용을 가하지 않는다.

결국, 상기 언 된 논의를 종합하여 보면 공직에서의 육아휴직 체인력은 육아휴

직으로 말미암아 발생되는 조직 내 업무공백을 해소하기 해 동원되는 인력, 컨

, 업무 재배치 내지 재조정된 인력, 업무 행지정 인력, 신규임용, 승진임용, 강임, 

직, 보 등 별도정원에 의해 충원된 인력, 체인력뱅크를 통해 충원된 한시임기

제, 시간선택제 임기제, 기간근로자 등과 같은 인력 모두를 포함한다고 볼 수 있다. 

나. 대체인력제도

앞서 공직에서의 육아휴직 체인력에 해 정의하기가 비교  용이하 던 반면

에, 공직에서의 체인력제도에 해 정의하기란 상 으로 그리 용이하지는 않다. 

우선 체인력제도에는 컨 , 업무 재배치 내지 재조정된 인력, 업무 행지정 

인력, 신규임용, 승진임용, 강임, 직, 보 등 별도정원에 의해 충원된 인력, 체

인력뱅크를 통해 충원된 한시임기제, 시간선택제 임기제, 기간근로자 등과 같은 다

양한 인력 등에 한 확보, 리, 평가 등과 련된 제도가 포함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체인력제도에는 이 같은 제도를 한 지원하는 제도, 즉 업무 행

수당, 한시임기제 보수  수당 등과 련된 재정지원제도, 원활한 체인력공 을 

한 체인력뱅크 체제정비 등과 련된 체제지원제도, 체인력 재 소 배치 

 업무 재배치 내지 재조정을 한 인사지원제도 등이 포함될 수 있다. 

한편 류도암 외(2016) 연구와 김윤권･오시 (2013) 연구를 제외한 기존 연구들은 

직 으로 체인력제도를 정의하지는 않는 실정이다. 이들 연구들은 체인력제

도를 연구 에 따라 체인력뱅크에 한정하는 등 의 인 측면에서 논의하거나, 

업무 행수당, 별도정원충원방식 정교화 등 의 인 측면에서 논의한다. 하지만, 

류도암 외(2016) 연구와 김윤권･오시 (2013) 연구의 경우 체인력뱅크에 한정하여 

체인력제도를 논의하고 있다. 즉, 이들 연구들은 체인력제도를 의 인 측면에

서 정의하고 있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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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상기 언 된 논의를 종합하여 보면 공직에서의 육아휴직 체인력제도의 

경우 의 인 측면과 의 인 측면에서 살펴볼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즉, 의

인 측면에서 체인력제도가 체인력뱅크 등에 한정하여 논의되는 가운데, 의

인 측면에서는 업무 재배치 내지 재조정된 인력, 업무 행지정 인력, 별도정원에 의

해 충원된 인력, 체인력뱅크를 통해 충원된 인력 등에 한 확보, 리, 평가 등과 

련된 제도뿐만 아니라, 이 같은 제도를 지원하는 제도, 즉 업무 행수당, 한시임

기제 보수  수당 등과 련된 재정지원제도, 원활한 체인력공 을 한 체인

력뱅크 체제정비 등과 련된 체제지원제도, 체인력 재 소 배치  업무 재배

치 내지 재조정을 한 인사지원제도 등과 같은 제도 모두를 포함하여 논의될 수 

있다는 것이다. 

2. 대체인력제도의 대두배경

앞서 언 한 육아휴직 체인력제도가 공직에 도입되게 된 배경에는 여성공무원

의 증가와 출산장려를 한 육아휴직 정부정책이 상호 맞물리면서 체인력수요를 

발생시키는 육아휴직자가 공직에서 크게 증가한 것에 기인한다(김윤권･오시 , 

2013). 이에 본 항에서는 체인력제도의 도입의 주된 배경으로 공직성비 변화와 육

아휴직 련 법제를 본 연구의 상 인 지자체 에서 살펴보고자 한다.

가. 공직성비 변화

정부의 여성 사회진출 지원정책과 가정 내 경제  안정을 도모하고자 하는 경제

 원인으로 말미암아 여성의 사회진출이 차 확 되고 있는 가운데, 이 같은 상

이 공직분야에 더욱 확산되고 있는 실정이다(문미경 외, 2012). 

컨 , 최근 2015년 국가직 7  공무원 합격자  여성비율을 살펴보면, 성별집

계를 시작한 2004년 이후 사상 최고치를 기록한 바 있다(인사 신처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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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 뿐만 아니라 2000년부터 2010년 사이 고 공직합격의 경우를 살펴보면 외무

고시합격 여성비율은 20%에서 60%, 행정고시 행정･공안직 합격 여성비율은 23%에

서 48%, 기술직합격 여성비율은 6%에서 22%까지 높아진 바 있다(한국경제, 2015). 

여성공무원 황을 살펴보면  수와 비율 공히 시간에 따라 지속 으로 증

가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그림 2-1> 참조). 우선  여성공무원 수치를 

살펴보면 2007년 385,759명에서 2014년 443,526명으로 확인되는 바, 지난 7년 동안 

57,767명 여성공무원이 증가하 음을 알 수 있다. 

여성공무원 비율추이를 한 살펴보면 2007년 40.1%, 2008년 42.3%, 2009년 

41.1%, 2010년 41.8%, 2011년 41.8%, 2012년 42.7%, 2013년 42.8%, 2014년 43.9% 등 

여성공무원 비율이 시간에 따라 지속 으로 증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여성공무원 비율이 이처럼 증 된 배경에는 교육기회확 에 따른 여성지 향상, 

가족･친화 이고 안정 인 공직에 한 선호, 양성평등정책에서 기인한 여성공직 

진입장벽해소를 한 다양한 제도 등이 주요한 동인으로 작용한 것으로 단된다

(김윤권･오시 , 2013).

<그림 2-2> 여성공무원 현황

자료 : 행정자치부, ｢행정자치통계연보｣ 각 연도 재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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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지자체 여성공무원 황을 살펴보면, 2014년 12월 기 으로 체 지방공무원 

289,914명  여성지방공무원은 94,346명으로 체 지방공무원의 32.5%를 차지하고 

있다(<그림 2-2> 참조). 이는 2007년 여성지방공무원 비율 28.6%이었던 것에 비해 

2014년 여성지방공무원 비율이 3.9% 정도 상승한 것으로 같은 기간(2007년~2014년) 

비 체 공직 차원에서의 여성공무원 비율 증가(3.8%) 추세와 비교할 때 거의 유

사한 양상을 보이고 있음을 알 수 있다(<그림 2-1, 2-2> 참조). 

<그림 2-3> 여성지방공무원 연도별 현황

자료 : e나라지표 재구성

한편 여성지방공무원 직렬별 황을 2012년 기 6)으로 살펴보면, 체 지방공무

원 279,844명  여성지방공무원이 30.5%인 가운데, 1 에서 9 까지의 일반직 

37.3%, 연구직 35.9% 지도직 25%, 특정직 6.8%, 기능직 20.6%, 정무직 37.5%가 여

성지방공무원임을 알 수 있다(<표 2-1> 참조). 

6) 가장 최근 여성지방공무원 직렬별 현황이 상세히 제공되는 공식적 자료는 행정자치부가 2013년에 발간한 지자체 
공무원 인사통계이다. 따라서 현 2016년 여성지방공무원 직렬별 현황은 본문에서 언급한 내용과 구체적인 부분
에 있어서는 상이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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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계 시도 시군구 읍면동

전체 여성 (%) 전체 여성 (%) 전체 여성 (%) 전체 여성 (%)

소계 279,844 85,478 30.5 82,192 11,297 13.7 152,053 52,758 34.6 46,301 19.334 41.7

1급 8 0 0 8 0 0 0 0 0 0 0 0

2급 57 0 0 34 0 0 23 0 0 0 0 0

<표 2-1> 여성지방공무원 직렬별 현황(2012. 12. 31 기준)

(단위: 명, %)

특히 연구  지도직 제외 1 에서 9 까지의 일반직 지방공무원  하 직 8  

 9 의 경우 각 직렬에서 여성지방공무원이 차지하는 비율이 여타 직렬들에 비해 

상당히 높음을 알 수 있다. 컨 , 지방공무원 8 의 경우 54%, 지방공무원 9 의 

경우 55%가 여성공무원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는 여성지방공무원 경우 하 직에 집

･분포되어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게다가 8   9  하 직에 집 ･분포된 여성지방공무원 다수는 가임기 여성일 

가능성이 농후하다. 2009년 이  하 직 8   9  임용요건에 32세 연령 상한선이 

공식 으로 존재한 바 있었던 가운데, 연령 상한선이 폐지된 2009년부터 재까지

도 여 히 많은 은 여성들이 8   9 에 지원･임용되고 있다는 것은 주지된 사

실이기 때문이다. 읍면동 하부행정구역  자치단체 유형으로 여성지방공무원 비율

을 비교하여 한 살펴보면, 시도 역단체보다 시군구 기 단체에서 그리고 시군

구 기 단체보다 읍면동 하부행정구역에서 여성지방공무원 비율이 높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지자체 경우 가임기 여성일 가능성이 높은 8   9  여성지방공무

원이 본청보다 상 으로 읍면동 하부행정기 에 집 ･분포되어 있음을 의미한다. 

결국 이를 감안하는 경우 육아휴직으로 인한 문제 과 이에 한 개선방안의 주

된 상 이 기 단체 읍면동 행정기  하 직 여성공무원들에게 맞춰질 필요가 

있음을 알 수 있다. 이 같은 상에 을 맞추는 경우 보다 실한 육아휴직으로 

인한 문제 과 이에 한 개선방안을 기 할 수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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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계 시도 시군구 읍면동

전체 여성 (%) 전체 여성 (%) 전체 여성 (%) 전체 여성 (%)

3급 311 14 4.5 226 12 5.3 85 2 2.4 0 0 0

4급 2588 164 6.3 1374 76 5.5 1473 87 5.9 0 0 0

5급 15,323 1,294 8.4 5,322 384 7.2 6,646 634 9.5 3,355 276 8.2

6급 55,998 12,502 22.3 10,874 2,258 20.7 35356 8,311 23.5 9,768 1,933 19.8

7급 68,939 30,973 44.9 9,755 1,139 31.6 47,493 22,016 46.4 11,691 5,729 11.2

8급 32,624 17,604 54 2,131 1,101 51.7 21769 10808 49.6 8,724 5,695 65.3

9급 17,522 9,612 55 335 159 47.5 9724 4793 49.3 7,913 4,660 58.9

연
구
직

관 459 58 12.6 453 58 12.8 5 0 0 1 0 0

사 2,492 897 36 2,043 708 34.7 448 189 42.2 1 0 0

지
도
직

관 479 45 9.4 114 25 21.9 357 20 5.6 1 0 0

사 3,929 1,059 27 419 122 29.1 3,481 933 26.8 29 4 13.8

특정직 39,261 2,694 6.8 38,653 2,668 6.9 608 27 4.4 0 0 0

기능직 37,836 7,805 20.6 9,837 2,438 24.8 23,185 4,333 18.7 4,814 1,034 21.5

정무직 2,018 757 37.5 614 149 24.3 1,400 605 43.2 4 3 75

자료 : 행정자치부(2013), 지자체 공무원 인사통계 재구성
주 : 2012. 12. 31 기준 여성지방공무원 직렬별 현황 조사(계약직 공무원 현황 미포함)

나. 육아휴직관련 법제

여기에서는 지자체 육아휴직 련법령  이와 련된 개별조항에 어떤 것들이 

있는지 그리고 어떤 취지로 어떻게 지 까지 개정되어 왔는지를 살펴 으로써, 

체인력수요를 발생시키는 육아휴직신청에 육아휴직 련 법제가 어떤 기폭제가 되었

는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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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법률

지자체 공무원의 육아휴직과 련하여 가장 우선 으로 살펴 볼 련 법률은 지

방공무원법이다.7) 특히 육아휴직과 련된 지방공무원법 개정경로와 취지를 두 가

지 측면, 공무원의 개인  측면  지자체의 조직  측면에서 살펴볼 수 있다. 즉, 

공무원의 개인  측면에서는 육아휴직기간  보수와 련된 호 승 필요기간에 

한 휴직기간산입여부에 해, 그리고 지자체의 조직  측면에서는 육아휴직 허가

여부  육아휴직 신청요건에 해 지방공무원법 개정경로와 취지를 살펴보고자 한

다(<표 2-2> 참조). 

공무원의 개인  측면에서 우선, 육아휴직기간을 살펴보면 육아휴직 제도가 최

로 도입  시행되었던 1994년 12월 22일 신설개정(제64조 제7호)을 통해 육아휴직

기간이 자녀수와 상 없이 1년 이내로 한정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이 같은 문제에 

해 2002년 12월 18일 일부개정을 통해 해당조항에 ‘자녀 1인에 하여’라는 문구

가 삽입되어 육아휴직기간에 한 상이 보다 명확하게 된 바 있다.

한 2007년 4월 27일 일부개정은 세계 최 수  출산율을 높이기 한 정부의 

출산장려정책에 공무원참여를 유도하기 해 1년 육아휴직기간을 여자공무원 경우 

최  3년으로 변경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같은 내용은 최근 2015년 5월 18일에 

일부가 개정되었는데, 내용인즉 이  1년 남성공무원 육아휴직기간을 여성공무원과 

동일하게 최  3년으로 변경한다는 것이다. 이를 통해 성별 간 육아휴직기간에 

한 차별을 없앤 바 있다. 

공무원의  다른 개인  측면인 보수와 련된 호 승 필요기간에 한 휴직기

간산입여부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우선 1999년 12월 31일 일부개정의 경우 종  

7) 육아휴직관련 지방공무원법 정책목적을 살펴보면 본격적으로 육아휴직관련 법조항이 신설되었던 1994년 12
월 12일 신설개정의 경우 핵가족시대의 자녀양육을 돕기 위함이었고, 2007년 4월 27일 일부개정은 세계 최저
수준 출산율을 높이기 위한 출산장려정책에 공무원참여를 유도하기 위함이었다. 이 같은 과정을 통해 2015년 
8월 18일 개정안을 비롯한 현재 육아휴직관련 지방공무원법 정책목적의 경우 궁극적으로 일･가정 양립지원에 
그 목적을 두고 있다(문미경 외,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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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의 이었던 지방공무원 육아휴직 신청 시 휴직허가여부가 의무규정으로 변경되어 

통령령이 정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육아휴직 신청 시 휴직을 명하도록 되었

으며, 육아휴직으로 인해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하며, 이  호 승 기간에 

산입하지 않던 휴직기간을 5할에 해당되는 기간만큼 호 간의 승 기간에 산입하도

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하지만 2001년 1월 29일 일부개정을 통해‘ 통령령이 정

하는 바에 의해 그 휴직기간의 5할에 해당하는 기간을 호 간의 승 에 필요한 기

간에 산입한다.’라는 조항내용이 삭제되는 가운데, 이에 따른 공무원보수규정이 개

정되어 육아휴직기간  기간이 호 승 기간에 산입하게 된 바 있다. 

한편 지자체의 조직  측면에서 육아휴직 허가여부를 살펴보면 1999년 1월 31일 

일부개정을 통해 종  제63조 ①항 지방공무원의 육아휴직 신청 시 임용권자의 휴

직허가여부가‘명할 수 있다’는 임의규정이‘명하여야 한다.’는 강제규정으로 환된 

바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시기에 상 없이 공무원 개인이 휴직을 원하는 경우 임

용권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반드시 휴직을 허락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지자체의  다른 조직  측면인 육아휴직 신청요건을 살펴보면 1994년 12월 22

일 신설개정(제63조 ②항 제4호)에서 최근 2015년 5월 18일 일부개정까지 20여년에 

걸쳐 진 으로 육아휴직 상을 확 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1994년 12월 22

일 신설개정은 1세 미만 자녀가 있는 공무원을 육아휴직 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후 해당조항은 2002년 12월 28일 일부개정을 통해 3세 미만인 자녀를 두고 있

는 공무원까지 육아휴직 상자가 확 된 바 있다. 이는 다시 개정취지문에서도 알 

수 있듯이 정부출산장려정책에 공무원참여를 유도하기 해 2007년 4월27일 일부개

정을 통해 육아휴직요건이 3세 미만인 자녀양육에서 만 6세 이하 취학  자녀양육

으로 확 되었다. 이후  다시 2011년 5월 23일 일부개정을 통해 이  만 6세 이하 

취학 에서 만 8세 이하(취학 인 경우 등학교 2학년 이하)로 육아휴직 상이 

확 되는 가운데, 최근 2015년 5월 18일 일부개정은 이 같은 이  육아휴직 상요

건을 보다 명확히 한 바 있다. 만 9세 등학교 2학년인 경우 이  만 8세 이하(취

학 인 경우 등학교 2학년 이하)라는 문구에 한 법  해석에 있어 혼란이 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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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다. 비록 자녀가 만 8세 이하가 아닌 9세에 해당되지만 여타 사유로 인해 등

학교에 늦게 들어가 재 2학년인 경우 부모는 육아휴직신청 가능여부가 법  취지

상 모호하기 때문이다. 이 같은 경우에도 육아휴직 상에 포함되도록 보다 명확히 

육아휴직 상요건이 개정된 것이 2015년 5월 18일 일부개정에 해당된다.

구분 조항 신설 및 개정내용

개인
적

측면

휴직
기간

제64조 
제7호

1년 이내로 한함(1994. 12. 22. 개정)

자녀 1인에 대하여 1년 이내로 한함(2002. 12. 18. 개정)

자녀 1인에 대하여 1년(여자공무원의 경우는 3년 이내) 이내로 한함(2007. 4. 

27. 개정)

남성공무원도 여성공무원과 동일하게 3년 이내의 범위에서 육아휴직을 할 수 있
도록 함(2015. 5. 18. 개정)

휴직
기간
산입
여부

제63조 
제4항

휴직기간의 5할에 해당하는 기간을 호봉간의 승급에 필요한 기간에 산입함
(1999. 12. 31. 신설)

“휴직기간의 5할에 해당하는 기간을 호봉간의 승급에 필요한 기간에 산입한다."

는 문구 삭제(2002. 12. 18.). 육아휴직기간의 전 기간을 호봉승급기간에 산입함

조직
적

측면

허가
여부

제63조
제1항

임용권자가 ‘임의’로 휴직신청에 대하여 허가여부를 결정함(1995. 1. 1. 개정)

육아휴직허가를 임의규정에서 강제규정으로 전환(1999. 12. 31.)

신청
요건

제63조 
제2항 
제4호

1세 미만에서 3세 미만인 자녀까지 확대(2002. 12. 18. 개정)

3세 미만에서 취학 전 6세 이하인 자녀까지 확대(2007. 4. 개정)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까지 확대(2015. 5. 18. 개정) 

<표 2-2> 육아휴직관련 지방공무원법 법조항 개정연혁

자료 : 지방공무원법 법률 제13634호 재구성,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www.law.go.kr>

2) 시행령

지자체 공무원의 육아휴직과 련하여 살펴 볼 시행령에는 ｢지방공무원 임용령｣,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지방공무원수당 등에 한 규정｣등이 있다. 육아휴직 련 

시행령에 한 개별  조항에 한 연 은 <표 2-3>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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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과 련된 ｢지방공무원 임용령｣의 주된 내용은 휴직기간사용  경력평

정에 련된 것이다. 우선 휴직기간사용에 해 살펴보면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

38조의 14에 해당공무원 자의 인 기간분할사용여부가 규정되어 있음을 알 수 있

다. 이는 종  당해 공무원이 원하는 경우 이를 2회로 분할하여 할 수 있다(2004. 

11. 11. 신설)라는 규정에서해당공무원이 원하는 경우 허용 기간한도 내에서 분할하

여 사용할 수 있다는 규정으로 개정(2007. 12. 31.)된 것이다.8) 

육아휴직기간의 경력평정에 해 한 살펴보면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31조의 6

에 종  실질  직무에 종사한 기간만을 경력으로 환산해주는 것에서 육아휴직  

최소 1년까지는 경력평정을 한 재직기간  승진소요연수 산입기간으로 인정하는 

별도 단서조항(2004. 11. 11. 신설)을 두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후 20011년 3월 7일

에 다자녀 육아휴직자 경력평정기간 인정범 를 확 하여 다자녀 공무원 육아휴직

에 따른 부담을 덜어주고 공직생활과 양육을 병행할 수 있도록 자녀 1명에 한 총 

휴직기간이 1년을 넘는 경우에는 최 의 1년으로 하되, 셋째 자녀부터는 총 휴직기

간이 1년을 넘는 경우에도 그 휴직기간 부를 경력평정기간에 포함되는 련 시행

령으로 개정된 바 있다. 

한편 육아휴직과 련된｢지방공무원 보수규정｣의 승 기간특례를 살펴보면 ｢지

방공무원 보수규정｣ 제14조의 경우 종  그 경력범 가 제한 이었던 휴직기간 5할

에 해당하는 기간이라는 규정이 삭제되고 ｢지방공무원법｣ 제63조 제2항 제4호 규정

에 의해 휴직한 경우 육아휴직기간을 호 승 기간에 부 반 토록 2003년 1월 20

일에 개정된 바 있다. 

하지만 이는 2008년 1월 11일 일부개정을 통해 자녀 1명에 한 총 휴직기간이 1

년을 넘는 경우에는 최 의 1년을 승 기간에 산입하는 것으로 규정되어 다시 승

기간에 있어서 제한  범 가 명시되었다. 이후 20011년 1월 10일에 자녀 1명에 

8) 이는 개정취지문에서도 밝혔듯이 정부출산장려정책에 공공부문부터 모범을 보여 국가출산율을 높이기 위함이며 이
를 위해 육아휴가분할사용의 횟수요건을 완화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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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총 휴직기간이 1년을 넘는 경우에는 최 의 1년으로 하되, 셋째 이후 자녀에 한 

휴직기간의 경우  기간이 승 기간에 산입되는 련 시행령으로 개정된 바 있다.

｢지방공무원수당 등에 한 규정｣ 제11조 2에는 육아휴직수당에 한 내용이 담

겨져 있다. 이와 련된 개정내용들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우선 2003년 1월 20일

에 30일 이상 휴직한 공무원에게 월 30만원 육아휴직수당을 지 하고 이는 휴직일

로부터 최  1년 이내로 한다는 규정이 신설된 바 있다.9) 이후 각각 2004년 5월 4

일 일부개정과 2007년 1월 12일 일부개정을 통해 40만원, 50만원 수당 액 변경이 

있었다. 

2011년 1월 10일 일부개정의 경우 ｢고용보험법 시행령｣의 개정으로 민간부문 육

아휴직 여 지 방식이 행 정액제(월 50만원)에서 정률제(통상임  40%)로 변경

(2011. 1. 10.)됨에 따라 공무원의 경우에도 행 정액제(월 50만원)에서 육아휴직 개

시일 기  월 액 40%를 육아휴직수당 액으로 산정하고 산정 액 15%에 해당

되는 액을 공제한 나머지 액을 매월 지 하되, 산정 액 15%는 복귀 후 6개월 

이상 근무하는 경우 합산하여 일시불로 지 토록 하는 내용이다. 이는 공무원 수당

체계를 보다 투명하고 간소하게 하고 민간부문과 같이 공무원 육아휴직수당 지 방

식을 정액제에서 정률제로 변경하여 행제도의 일부 미비 을 개선･보완하려는 것

이었다. 

이후 2015년 1월 12일 일부개정을 통해서는 동일자녀에 해 부모가 모두 육아휴

직을 하는 경우 두 번째 휴직자에게 월 액 100퍼센트를 최  1개월분 육아휴직 

수당으로 지 하도록 하되, 상한액을 150만원으로 규정해 부모가 순차 으로 육아

휴직 시 육아휴직수당 일부를 증액시켰다. 이 외 육아휴직 상자가 육아휴직 신 

시간선택제 환공무원으로 지정된 경우 그 지정에 따라 발생되는 월 액 감소분 

30퍼센트에 해당되는 액을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수당으로 지 하는 등 공무원의 

9) 이는 민간기업 근로자에게 육아휴직급여를 지급할 수 있도록 고용보험법이 개정(2001. 8. 14, 법률 제6509호)됨에 
따라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휴직한 지방공무원에 대하여도 휴직 기간 중 월 20만원 육아휴직수당을 지급하고 그밖
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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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령명 구분 조항 신설 및 개정내용

지방
공무원 
임용령

휴직
기간
사용

제38조의 
14

공무원이 원하는 경우 이를 2회로 분할하여 할 수 있음(2004. 11. 11. 신설)

공무원이 원하는 경우 허용 기간한도 내에서 분할하여 사용할 수 있음
(2007. 12. 31. 개정)

경력
평정

제31조의 
6 

｢지방공무원법｣ 제63조 제2항 제4호에 따른 휴직은 그 휴직기간(자녀 1
명에 대한 총 휴직기간이 1년을 넘는 경우에는 최초의 1년)동안 당시의 
직급에서 직무에 종사한 것으로 보아 평정함(2007. 12. 31. 신설)

………휴직기간. 다만, 자녀 1명에 대한 총 휴직기간이 1년을 넘는 경우에
는 최초의 1년으로 하되, 셋째 자녀부터는 총 휴직기간이 1년을 넘는 경
우에도 그 휴직기간 전부로 함(2011. 3. 7. 개정)

지방
공무원 

보수규정

승급
기간
특례

제14조

｢지방공무원법｣  제63조 제2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휴직한 경우 그 
휴직기간의 5할에 해당하는 기간을 승급기간에 산입(2000. 1. 28. 신설)

그 휴직기간을 승급기간에 산입(2003. 1. 20. 개정)

그 휴직기간(자녀 1명에 대한 총 휴직기간이 1년을 넘는 경우에는 최초의 
1년)을 승급기간에 산입함(2008. 1. 11. 개정)

｢지방공무원법｣ 제63조 제2항 제4호에 따른 사유로 휴직한 경우 그 휴직
기간. 다만, 자녀 1명에 대한 총 휴직기간이 1년을 넘는 경우에는 최초의 
1년만 산입하되, 셋째 이후 자녀에 대한 휴직기간은 전 기간을 산입함
(2011. 1 .10. 개정)

지방
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육아
휴직
수당

제11조의 
2

①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30일 이상 휴직한 공무원에 대하여 월 30만
원의 육아휴직수당을 지급함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육아휴직수당의 지
급기간은 휴직일로부터 최초 1년 이내로 함(2003. 1. 20. 개정)

① 월 40만원의 육아휴직수당을 지급함 ②…(2004. 5. 4. 개정)

① 월 50만원의 육아휴직수당을 지급함 ②…(2007. 1. 12. 개정)

① ｢지방공무원법｣ 제63조 제2항 제4호에 따른 사유로 30일 이상 휴직
한 공무원의 육아휴직수당은 육아휴직 개시일을 기준으로 월봉급액의 40
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함 ② 육아휴직수당의 상한액(월 100만원) 

및 하한액(월 50만원)을 둠 ③ 제1항에 따라 육아휴직한 공무원에게는 제

<표 2-3> 육아휴직관련 지방공무원법 시행령 법조항 개정연혁

일과 가정의 양립을 지원하기 한 제도  보완이 더욱 가시화되었다. 

게다가 최근 2016년 1월 12일 일부개정을 통해서는 종  두 번째 휴직자에게 월

액을 최  1개월분만 지원하던 방식에서 최  3개월분으로 개정하여 육아휴직

에 따른 경제  손실보상에 있어 실화를 더욱 도모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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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령명 구분 조항 신설 및 개정내용

1항 및 제2항에 따라 산정한 육아휴직수당의 15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을 
빼고 남은 금액을 지급한다. 다만, 남은 금액이 월 50만원 미만일 경우에
는 월 50만원을 지급함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산정한 육아휴직수당
의 15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제3항 단서의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산정한 육아휴직수당에서 50만원을 빼고 남은 금액을 말한다)은 육
아휴직 종료 후 복직하여 6개월 이상 계속하여 근무한 경우에 합산하여 
일시불로 지급함(2011. 1. 10. 개정) 

① ………. 다만, 같은 자녀에 대하여 부모가 모두 육아휴직을 하여 두 번
째 육아휴직을 한 사람이 공무원인 경우 그 공무원의 최초 1개월의 육아
휴직수당은 월봉급액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함 ②, ③, ④ 상동 (2015. 1. 
12. 개정) 

① ………. ………최초 3개월의 육아휴직수당은 월봉급액에 해당하는 금액
으로 함 ②, ③, ④ 상동 (2016. 1. 12. 개정) 

자료 : 지방공무원법 시행령 재구성,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www.law.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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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절 육아휴직 대체인력에 대한 선행연구 ⑇

1. 선행연구의 개요

이 연구의 이 공직 육아휴직 체인력에 맞춰져 있는 바, 이 연구의 선행연구 

검토 역시 공직 육아휴직 체인력에 한 연구들에 한정하는 것이 일견 바람직하

다고 단된다. 하지만, 공공기  역시 공직과 유사한 측면을 갖고 있다고 단되는 

바, 본 연구에서는 공직뿐만 아니라, 공공기 을 상으로 한 육아휴직 체인력에 

한 연구들을 포함하여 선행연구를 검토하고자 한다.10) 

이러한 맥락에서 본 연구와 련된 육아휴직 체인력에 한 선행연구들은 살펴

보면, 거의 선행연구 부분이 제도개선방안 연구유형에 해당된다고 단된다(e.g., 

창호･이세진, 2005; 김 식, 2011; 김윤권･오시 , 2013; 문미경 외, 2007; 2015).11) 

이 연구유형에 해당되는 연구들의 반 인 내용  맥락은 공공부문에서는 체

인력확보에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운데 육아휴직이용은 향후 지속 으로 증

가할 것으로 상되는 바, 이에 한 구체 이고 실효 인 개선방안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즉, 최근 육아휴직이 격히 증가하면서 이로 인한 심각한 업무공백이 발생

하는 바, 이를 최소화할 체인력에 을 맞춘 방안마련이 시 하다는 것이다.

10) 또한 선행연구에 대한 검토는 국내연구에 한정하고자 한다. 제도적 맥락이 국가 내지 지역에 따라 상당한 차
이를 갖는다는 측면에서 국외연구들까지 포함하여 육아휴직에 대한 선행연구를 검토하는 것은 시간 내지 비
용적인 측면에서 그리 효율적이지 못하다고 판단되기 때문이다.

11) 육아휴직 대체인력 개선방안이 육아휴직 대체인력 육아휴직 활성화를 위한 여러 방안들 중 하나로 판단되어, 

육아휴직 대체인력에 대한 연구들뿐만 아니라, 보다 포괄적인 육아휴직제도 자체에 대한 기존 연구들까지 확
장하여 선행연구를 검토하는 경우 육아휴직에 대한 기존 연구들을 전반적으로 3가지 연구유형, 즉 육아휴직 
효과성분석, 육아휴직현황 및 활성화방안, 육아휴직 대체인력제도 개선방안 등으로 구분하여 논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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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선행연구의 내용

본 연구와 련된 육아휴직 체인력에 한 선행연구들을 구체 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우선 창호･이세진(2005) 연구의 경우 여성 공무원의 수량  규모가 

차 확 되고 육아휴직 활용도는 지속 으로 증가할 것으로 상되는 바, 이에 따

른 제도화된 체인력 확보방안이 필요하다고 언 하고 있다. 특히 여성공무원의 

특정직 편 상에 응하는 직종별 부합성을 고려한 다양한 방안의 필요성을 제기

한 바 있다. 

문미경 외(2007) 연구는 출산휴가  육아휴직이 정부가 추진하는 가족･친화  

고용정책  가장 큰 향력을 갖는 제도에 해당된다고 단하는 가운데, 이에 따른 

업무공백을 최소화하는 방안으로 체인력의 실효성확보의 요성을 강조한 바 있

다. 특히, 이를 해 ① 체인력을 활용하기 한 인재풀과 시스템의 구비 ② 업무

를 행하는 동료직원에 한 수당의 성 ③ 체인력자의 책임성부재를 극복할 

체인력조달  체인력에 따른 산확보 등이 제안된 바 있다. 

문미경 외(2012) 연구에서는 일･가정양립에 있어 행정기 에서 가장 심을 갖고 

있는 시간제근무에 을 맞추어 시간제근무 공무원을 육아휴직의 체인력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제시한 바 있다. 특히 이들 연구에서는 육아휴직 체인력으로 시

간제근무 공무원을 활용하기 해 양자 간의 연계요소에 한 구비가 기본 으로 

확보되어야 한다고 주창되었다. 즉 육아휴직 체인력으로 시간제근무 공무원을 활

용하기 해서는 직무유형의 합성과 업무의 시간분  합성, 책임수  합성 

 역할수  합성 등 연계요소가 사 에 구비되어야 하고 육아휴직 공무원과 시

간제근무 공무원간의 교체 시 상응 계가 상당히 잘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이다. 

김 식(2011) 연구의 경우는 공직에서 특히, 경찰공무원을 상으로 한정한 가운

데, 일정요건을 충족하는 퇴직경찰 들로 구성되어 있기에, 업무공백 시 업무일 성 

 연속성이 확보되는 랑스 국립경찰 비인력제도를 체인력 확보방안의 요

한 로 제시한 바 있고, 김윤권･오시 (2013) 연구는 공직을 상으로 체인력 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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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연구대상 연구방법 연구결과

문미경･권소영･
금창호
(2015)

공공기관 
인사담당자와 

근로자 1,000명

대체인력관련 
기존문헌 검토와 

연구대상을 
중심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함

공공기관 여성근로자비율과 일･가정양립제도에 대한 
수요는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이나 이에 따른 대
체인력 채용은 상당히 미흡한 실정. 따라서 ① 육아휴
직 대상자의 기관별 특성과 직무특성에 따른 기존의 
대체인력 활용수단 차별적 적용 ② 별도정원제 도입 
③ 업무대행수당 신설 등의 정책방안 제안 

<표 2-4> 선행연구 요약

원문제, 재 소 배치문제, 리문제 등을 주요쟁 으로 분석하는 가운데, ① 별도

정원 정교화 ② 체인력뱅크 운 합리화 ③ 재직공무원 정 활용방안 등을 개선

방안으로 제안한 바 있다. 

마지막으로, 문미경 외(2015) 연구는 공공기  여성근로자비율과 일･가정양립제

도에 한 수요가 지속 으로 증가하는 추세임에도 불구하고 이에 따른 체인력채

용이 상당히 미흡한 실정임을 지 한 바 있다. 이에 따른 정책방안으로 이들 연구에

서는 ① 육아휴직 상자의 기 별 특성과 직무특성에 따른 기존 체인력 활용수

단 차별  용 ② 별도정원제 도입 ③ 업무 행수당 신설 등이 제안된 바 있다. 

다시 한 번 상기 연구들의 정책  제언만을 살펴보면, 업무  직종별 특징에 부

합되는 체인력 재 소 배치( 창호･이세진, 2005; 김윤권･오시 , 2013; 문미경 

외; 2015), 재직  휴직공무원 정 활용(김 식, 2011; 김윤권･오시 , 2013), 체

인력뱅크 제도 인재풀과 시스템의 체계  구비(김윤권･오시 , 2013; 문미경 외, 

2007), 별도정원제 정교화(김윤권･오시 , 2013; 문미경 외, 2015), 업무 행수당 

성(문미경 외, 2007; 2015) 등이 제안되고 있다(<표 2-4> 참조). 

한편 연구방법론의 경우 부분 연구들이 기존 연구  자료를 활용하여 체인

력 개선방안을 도출하는 가운데, 문미경 외(2007; 2015) 연구들은 체인력 련 기

존문헌 검토와 아울러 공공기  종사자들과 공무원들을 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

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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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연구대상 연구방법 연구결과

김윤권･오시영
(2013)

여성공무원
문헌 및 자료 

분석

공직을 중심으로 출산･육아휴직자에 대한 대체인력제
도의 주요 쟁점들을 분석하고, 개선방안을 제시. 대체
인력 충원문제, 적재적소 배치문제, 대체인력관리문제
를 주요 쟁점으로 분석. 개선방안으로 ① 별도정원 정
교화 ② 대체인력뱅크 운영합리화 ③ 재직공무원 적
정 활용방안 제안

문미경 외
(2012)

중앙부처 및 
지자체 

인사담당자와 
공무원 1,000명

기존문헌 및 
자료 분석과 
연구대상을 
중심으로 

설문조사와 
심층인터뷰를 

실시함 

육아휴직의 대체인력으로 시간제근무의 활용을 위해
서는 기본적으로 양자 간의 연계성을 제고하는 연계
요소에 대한 구비가 확보되어야 함. 즉 직무유형의 적
합성과 업무의 시간분절 적합성, 책임수준 적합성 및 
역할수준 적합성 등 연계요소가 구비되어야함 

김영식
(2011)

경찰 공무원
문헌 및 자료 

분석

공직부문을 경찰공무원으로 한정하여 특히 대체인력
의 확보방안의 예로써 프랑스 국립경찰 예비인력제도 
제시. 이는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는 퇴직경찰관들로 
구성되어 업무 공백 시 업무일관성과 계속성을 확보
할 수 있음을 강조

문미경 외
(2007)

일반 공무원 
573명, 

인사담당자 
181명

문헌 및 자료 
분석과 

연구대상을 
중심으로 

설문조사와 
심층인터뷰를 

실시함 

정부가 추진하는 가족 친화적 고용정책 중 가장 큰 
영향력을 가지는 제도는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 관련
제도이며 이에 따른 업무공백을 최소화하는 방안으로
서 대체인력의 실효성확보가 매우 중요. 이에 따라 
① 대체인력을 활용하기 위한 인재풀과 시스템의 구
비 ② 업무를 대행하는 동료직원에 대한 수당의 적절
성 ③ 대체인력자의 책임성 부재를 극복할 수 있는 
대체인력조달 및 대체인력에 따른 예산확보 제안

금창호･이세진
(2005)

여성 공무원
문헌 및 자료 

분석

여성 공무원의 수량적 규모가 점차 확대되고 육아휴
직의 활용도는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이기 때문에 이
에 따라 제도화된 대체인력의 확보방안이 필요. 특히 
여성 공무원의 특정직 편중 현상에 대응하는 직종별 
부합을 고려한 다양한 방안 모색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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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장

대체인력뱅크 제도





본 연구는 제2장에서 의 인 측면과 의 인 측면에서 체인력제도를 정의할 

수 있음을 술한 바 있다. 즉, 의 인 측면에서는 체인력제도가 체인력뱅크

에 한정되어 논의되는 반면 의 인 측면에서는 업무 재배치 내지 재조정된 인력, 

업무 행지정 인력, 별도정원에 의해 충원된 인력, 체인력뱅크를 통해 충원된 인

력 등에 한 확보, 리, 평가 등과 련된 제도뿐만 아니라, 이 같은 제도를 지원

하는 재정지원제도, 체제지원제도, 인사지원제도 등과 같은 제도 모두를 포함하여 

논의됨을 술한 바 있다. 

한편 본 연구는 의 인 측면에서 조명한 체인력제도, 즉 체인력뱅크를 연

구 상으로 한정하고자 한다. 우선, 의 인 측면에서 조명되는 다양한 체인력제

도 모두를 단일 연구에서 다루는 것이 시간 내지 비용 인 측면에서 효율 이지 못

할 뿐만 아니라, 공직에서의 체인력제도와 련된 기존 연구들  체인력뱅크

에 을 맞춘 연구가 거의 무한 실정임을 감안할 때, 본 연구가 기존 연구의 외

연을 내용 으로 크게 확장시키는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단되기 때문이다. 이에 

본 연구는 체인력제도  체인력뱅크에 연구 을 맞추고자 한다.

12) 본 장의 내용은 안전행정부 (2014) 대체인력뱅크 운영매뉴얼 및 행정자치부 (2016) 지방공무원 균형인사 
운영지침에서 대부분 요약 및 발췌한 것이다.

제3장

대체인력뱅크 제도12)

지방자치단체 육아휴직 대체인력제도 개선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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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절 대체인력뱅크의 개념 ⑇

1. 대체인력뱅크의 정의 및 종류

가. 정의

체인력뱅크의 경우 앙행정기 별  지자체별(이하 각 기 )로 한시임기제

공무원을 임용하기 하여 휴직  출산휴가 등이 상되는 직 에 해서 업무성

격에 따라 합한 인력을 사 에 확보하여 구성한 인력풀을 의미한다(행정자치부, 

2016). 한 체인력뱅크 선발자란 각  기 에서 모집한 체인력뱅크에 선발된 

자로 통합뱅크 선발자와 기 별 뱅크 선발자로 구분되며, 체인력뱅크 리시

스템이란 체인력 선발･ 리･검색 등에 사용되는 시스템을 의미한다(이하, 리

시스템). 

나. 종류

이 같은 체인력뱅크는 통합뱅크  기 별 뱅크(지자체별 뱅크(사회복지인력풀 

포함)를 포함)로 구분될 수 있다.13) 통합뱅크는 인사 신처가 여러 기 의 공통 인 

업무분야, 컨 , 일반행정, 사무운  분야 등을 상으로 모집공고  서류 형을 

거쳐 구성된 인력풀을 지칭한다. 각 기 은 통합뱅크 인력풀  격자를 상으로 

면 시험을 거쳐 한시임기제 공무원으로 임용한다. 

기 별 뱅크는 각 기 이 세무안내, 직업상담, 통계조사 등 소 업무분야를 상

으로 구성한 인력풀로 서류 형  면 시험을 거쳐 체인력을 선발하고 휴직  

13) 사회복지인력풀은 각 지자체별로 구성한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소지한 전문 인력풀로 지자체에서 사회복지업
무 대체인력 필요시 우선적으로 업무대체가 된다(행정자치부,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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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휴가 등이 발생 시 체인력으로 선발된 자를 한시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한다. 

한편 필요 시 공통 인 업무분야에 하여도 기 별 뱅크 구성이 가능하다.14) 

2. 대체인력뱅크의 목적 및 방향

가. 목적

체인력뱅크의 경우 휴직  출산휴가 등으로 인한 업무공백을 최소화하기 하

여 사 에 체인력을 선발하고 수요발생 시 즉시 충원하는 것을 목 으로 두고 있

다. 한 이를 통해 행정의 연속성이 확보되는 가운데, 정부 생산성 제고  가정친

화 공직문화가 조성됨으로써, 출산장려정책에 기여하고자 한다. 

나. 방향

체인력뱅크의 운 방향은 4가지로 제시되고 있다. 첫 번째 운 방향은 ｢국가공

무원법｣ 제71조 제1항･제2항(지자체는 ｢지방공무원법｣ 제63조 제1항･제2항)에 따른 

휴직과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20조 제2항･제10항(지자체는 ｢지방공무원 복무규

정｣ 제7조의3 제3항･제4항)에 따른 휴가(이하, 휴직  출산휴가 등)에 따른 업무공

백을 최소화하기 하여 우수한 체인력을 사 에 선발하여 인력뱅크를 구성하는 

것이다.15)

두 번째 운 방향은 휴직자  출산휴가자 등 발생 시 체인력뱅크를 통해 한시

임기제공무원을 임용함으로써, 원활한 업무수행을 지원하는 것이며. 출산휴가  육

아휴직 사 고제와 연계하여 체인력 충원방식을 조기에 결정하고 체인력을 

14) 기관별 뱅크는 중앙행정기관별 및 지자체별로 구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소속 기관별 설치도 가능하다.

15) 여기서의 휴직은 국가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법상의 모든 휴직(육아휴직, 질병 휴직 등)을 포함하며, 출산휴
가 등은 출산휴가와 유산･사산휴가를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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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에 확보하여 휴직자  출산휴가자 등 발생과 동시에 업무를 행할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이 세 번째 운 방향에 해당된다. 

그리고 네 번째이자 마지막 운 방향은 고도의 보안성  문성 등의 사유로 

체인력 활용이 어려운 경우에 외 으로 동료공무원으로 하여  업무를 행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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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절 대체인력뱅크의 내용 ⑇

앞서 체인력뱅크의 경우 통합뱅크  기 별 뱅크로 구분될 수 있음을 언 한 

바 있다(<그림 3-1, 3-2> 참조). 본 에서는 통합뱅크  기 별 뱅크에 의해 최종

으로 한시임기제 공무원으로 임용될 때까지의 일련의 차들, 컨 , 모집계획, 

모집공고, 원수 수, 서류 형  면 , 합격자발표, 신원조회, 임용 등에 련된 내

용을 고찰하고자 한다. 

모집 공고 ⇨ 대체인력뱅크 인력풀 선발 ⇨ 대체인력풀 정보공유

ㆍ관리시스템 활용
(5일 이상 공고) 

ㆍ서류전형
ㆍ각 기관과 관리시스템을 

통해 선발된 인력풀 공유

<그림 3-1> 통합뱅크 절차

⇨ 면접시험 ⇨ 신원조회 및 조사ㆍ신체검사 ⇨ 한시임기제공무원 임용

ㆍ휴직･출산휴가 등 발생 
시 선발된 인력풀 중에서 
면접 실시(각 기관)

ㆍ결격사유 있을시 배제
(각 기관)

ㆍ임용약정서 작성
ㆍ보안서약서 작성(각 기관)

자료 : 안전행정부(2014), 대체인력뱅크 운영매뉴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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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집 공고 ⇨ 대체인력뱅크 인력풀 선발 ⇨ 휴직 및 출산휴가 등 발생

ㆍ관리시스템 활용
(5일 이상 공고)

ㆍ서류전형
ㆍ면접시험

ㆍ인력풀 중 대체인력 선정

<그림 3-2> 기관별 뱅크 절차

⇨ 신원조회 및 조사ㆍ신체검사 ⇨ 한시임기제공무원 임용 

ㆍ결격사유 있을시 배제
ㆍ임용약정서 작성
ㆍ보안서약서 작성

자료: 안전행정부(2014), 대체인력뱅크 운영매뉴얼

1. 대체인력뱅크의 모집계획 및 공고

각 기 의 장은 여성공무원 비율, 향후 6개월 는 1년간의 휴직  출산 휴가자 

등 발생을 고려하여 정인원의 체인력뱅크 모집계획을 수립한다. 체인력모집 

시 지역, 직렬, 직  등을 고려하여 정인원을 구분･모집하고, 필요 시 소속기 별

로 모집계획수립도 가능하다. 

각 기 의 장은 체인력모집 계획수립 이후, 인사 신처 나라일터(http://gojobs.go.kr) 

체인력뱅크 선발공고에 모집공고를 5일 이상하여야 하며, 지원자가 기 별 모집계획

을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소속기 의 모집계획을 통합하여 각 부･처･청의 장 는 지

자체의 장 명의로 일  공고함을 원칙으로 한다. 단, 기 별 상황에 따라 소속기 장 명

의로 공고하는 것도 가능하다. 

한 각 기 의 장은 체인력뱅크를 구성하기 하여 모집인원, 근무지역, 임용

정 직 , 임용자격기 , 선발기   방법, 보수, 근무조건, 구비서류 등 필요한 사

항을 리시스템을 통해 공고하여야 한다. 단, 리시스템에서 직 으로 체인력

을 검색･선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모집공고를 생략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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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모집공고에 반드시 포함되어야 할 5가지 사항들이 있다. 첫째, 체인력뱅크

에 선발된 자는 임용 정 직 에 휴직자  출산휴가자 등이 발생할 때까지 뱅크 

인력풀에서 기하다가 휴직자 등의 업무 행에 필요한 기간 동안 한시임기제공무

원으로 임용되는 것이 원칙이나, 련기 의 휴직자  출산휴가자 등의 발생사정

에 따라 임용시기에 상당한 차이가 있을 수 있음을 모집공고에 포함시켜야 한다. 둘

째, 체인력뱅크에 지원하고자 하는 자는 체인력으로 선발된 후, 각 기 의 임용

요청이 있는 경우 지체 없이 근무가 가능하여야 함을 모집공고에 포함시켜야 하며, 

셋째, 체인력뱅크에 선발되더라도 한시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되기 에는 공무원

신분이 아니므로 공무원 련 규정(보수･복무 등)의 용을 받지 않음을 모집공고에 

포함시켜야 한다. 넷째, 한시임기제공무원은 경력직공무원  다른 임기제공무원으

로 임용됨에 있어 어떤 우선권도 인정되지 아니함을 모집공고에 포함시켜야 하며, 

마지막으로, 한시임기제공무원은 국민연 법의 용을 받음을 모집공고에 포함시켜

야 한다. 

2. 대체인력뱅크의 자격요건 및 접수

체인력뱅크 선발공고에 지원하고자 하는 자는 공통 으로 다음과 같은 4가지 

자격요건들을 갖추어야 한다. 첫째, ｢공무원임용령｣ 별표 4의2(지자체는 ｢지방공무

원 인사규칙 표 안｣ 별표 5의3)에 따른 한시임기제공무원의 임용자격기 을 충족

하는 자여야 한다. 둘째, ｢국가공무원법｣ 제33조(｢지방공무원법｣ 제31조) 각호의 결

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여야 한다. 셋째, ｢공무원임용시험령｣ 등 계법령에 의

하여 응시자격을 정지당하지 아니한 자여야 한다. 마지막으로 20세(한시 8호 이하는 

18세) 이상의 연령에 해당하는 자여야 한다. 

한 원서 수의 경우 기간은 3일 이상이여야 하며, 체인력뱅크 리시스템을 

통한 온라인지원을 원칙으로 한다.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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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대체인력뱅크의 서류전형 및 면접

서류 형은 응시자의 업무수행능력, 학력 는 경력의 업무연 성 등이 해당 직

무수행에 합한지 여부를 서면으로 심사하며, 합격자는 임용자격기 에 합한 자 

에서 서류심사 평가결과가 우수한 자 순으로 5배수 이하 범 에서 결정한다.17) 2

인 이상 서류 형 원이 필요하며, 서류 형 원회 구성 시 원의 1/2 이상이 임용

분야에 한 문 인 학식ㆍ능력을 가진 외부 문가(교수, 다른 앙행정기  소

속 공무원 등)로 하는 것이 원칙이다. 단, 지자체의 경우 5인 이상으로 하되, 

원의 2/3 이상이 외부 문가(교수, 다른 지방 자치단체 소속 공무원 등)로 하여

야 한다. 

서류 형의 평가기 에는 직무수행능력, 공  경력분야와 업무와의 연 성, 학

업  경력의 성취도, 자기소개서의 완성도, 기타 능력 등이 포함되는데, 체인력

선발 서류 형 평정표를 참고하여 각 기 별 업무특성에 맞게 자율 으로 심사기

을 설정할 수 있다. 당해 직무수행에 련되는 지원자의 자격ㆍ경력 등이 소정의 기

에 합한지 여부 등을 심사하여 격･부 격 여부를 단하고, 서류 형 원 각

각의 채 을 합산하여 고득 순서로 합격자를 선발한다. 

면 시험의 경우 서류 형 합격자에 한하여 당해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  

격성을 검증하는데, 면  시 면 원에게 자기소개서, 응시원서, 졸업･경력증명서 

등을 제공하여야 한다. 면 시험 원의 경우에도 서류 형 원 선정 등과 동일한 

방식으로 구성하되, 한시임기제 5호 임용을 한 시험의 면 원은 3인 이상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5가지 면 시험 평정요소로는 공무원으로서의 정신자세, 문지식과 그 응용능

16) 개인정보 제공활용에 동의한 경우, 기관회원은 응시자 개인정보를 열람할 수 있으며, 이는 대체인력뱅크 선
발을 위한 목적에만 사용하여야 한다.

17) 통합뱅크의 경우 모집인원에 해당하는 수만큼 합격자를 결정하고, 각 기관에서 적격 대체인력을 임용할 수 
있도록 선발인력정보를 공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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력, 의사발표의 정확성과 논리성, 의품행  성실성, 창의력･의지력  발 가능

성 등이 있는데, 면 시험 원들은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  격성을 검정하며, 

각 평정 요소마다 각각 상, , 하로 평정한다. 시험 원의 과반수가 상기 면 시험 

평정요소 5개 항목  2개 항목 이상을 “하”로 평정하 거나, 시험 원의 과반수가 

어느 하나의 동일한 평정요소에 하여 “하”로 평정한 때에는 불합격으로 하고, 불

합격 기 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 에서 평정성 이 우수한 자 순으로 합격자를 

결정한다. 기타 면 시험 차의 경우 앙행정기 은 ｢공무원임용시험령｣과 ｢공무

원 임용시험  실무수습 업무처리지침｣, 지자체는 ｢지방공무원임용령｣과 ｢지방공

무원 인사 규칙 표 안｣을 용한다.

4. 대체인력뱅크의 합격･선발자 관리 및 교육

체인력뱅크 리시스템 임용정보에서는 서류 형, 면 시험, 최종 합격 등 단계

별 합격･선발된 명단이 발표되고 향후 일정 등이 안내되는 가운데, 각 기 의 장은 

최종 합격･선발된 체인력목록을 리시스템으로 리하여야 한다. 임용기 의 장

은 최종 합격･선발된 체인력을 상으로 각 기 에서 정한 기 에 따라 임용우선

순 를 정하여 리하여야 하며, 이 같은 체인력을 상으로 주기 으로 임용의

사를 악하여 임용을 포기한 경우에 목록에서 제외하는 등 인력풀에 한 지속

인 리를 하여야 한다.18) 한편 합격･선발된 체인력의 경우 임용  업무수행에 

필요한 사무 리 실무교육(사이버교육) 등과 같은 기본교육이 이수되도록 유도된다. 

특히, 면 시험 합격자를 상으로 임용약정 이 (신원조회기간 동안)에 사이버교육

이 이수토록 유도된다(<그림 3-3> 참조). 교육은 체인력이 담당하게 될 주요업무

18) 한편 지원자가 대체인력뱅크 관리시스템의 임용정보를 통해 합격통보를 받더라도, 향후 제출된 서류의 허위 
또는 부정 기재사실이 발견될 경우 소명절차를 거친 후 합격취소가 이루어질 수 있는데, 합격발표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임용포기, 합격취소 또는 결격사유 등의 사정으로 추가합격･선발이 필요한 경우 각 기관에서 
정한 선발기준에 따라 면접시험 후순위자가 대신 합격･선발된다.



42 지방자치단체 육아휴직 대체인력제도 개선방안

와 연 된 컨 , 개인정보보호, 공무원 복무제도, 산실무, 민원실무, 법제실무 

등과 같은 내용으로 구성된다. 체인력이 담당할 업무가 문 이거나, 기  내 별

도의 교육기 이 있을 경우에는 오 라인 교육실시도 가능하다.

<그림 3-3> 공무원사이버교육센터

자료: 안전행정부(2014), 대체인력뱅크 운영매뉴얼

5. 대체인력뱅크의 신원조회･조사 및 신체검사

가. 신원조회･조사

임용기 의 장은 한시임기제공무원 임용 상자에 해 ｢공무원 임용규칙｣ 제119

조, 제120조(지자체는 ｢지방공무원 인사기록･통계  인사사무처리 규칙｣ 제12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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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공무원 인사분야 통합지침｣)에 따른 신원조회  ｢보안업무규정 ｣ 제31조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 제54조 제3항에 따른 신원조사를 실시하여 ｢국가공무원법｣ 

제33조 (지자체는 ｢지방공무원법｣ 제31조) 각호의 결격사유 등이 있는지 확인해야 

한다. 단, 근무기간을 연장(연속된 신규임용 약정 포함)하거나 공무원으로 재직한 

사람을 그 신분의 단  없이 다시 임용하는 경우에는 신원조회･신원조사의 생략이 

가능하다.

나. 신체검사

한시임기제공무원 임용 상자는 임용약정 이 까지 ｢공무원 채용 신체검사 규정｣

에 따라 임용신체검사서를 제출해야 하고, 임용기 의 장은 신체검사에 불합격 정

을 받은 자를 임용할 수는 없다. 단, 임용기 의 장은 근무기간을 연장(연속된 신규

임용 약정 포함)하거나 공무원으로 재직한 사람을 6개월 이내에 재임용하는 경우에

는 ｢공무원임용시험령｣ 제14조에 따라 신체검사의 생략이 가능하다.

6. 대체인력뱅크의 임용

체인력뱅크 선발모집에 원서를 수한 이들  서류 형과 면 시험에 합격하

고, 신원조회･조사  신체검사에서 결격사유가 없는 경우 최종 으로 한시임기제

공무원으로 임용된다. 

한편 임용방식의 경우 통합뱅크, 기 별 뱅크, 통합뱅크의 리시스템 등 다음과 

같은 3가지 방식이 있다. 첫째, 통합뱅크에서 임용되는 경우 임용기 의 장은 휴직

자  출산휴가자 등의 업무가 공통 업무분야로서 인사 신처 통합뱅크 활용이 가

능한 경우에 통합뱅크 인력풀  2배수 이상 5배수 이하 범  내에서 격자를 선

정하고 면 시험을 거쳐 합격자를 한시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한다. 단, 이 같은 경

우 면 시험은 기 별 뱅크의 면 시험 차를 용하고 한시임기제공무원 경력자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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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용하는 경우에는 면 시험을 생략할 수 있다.

둘째, 기 별 뱅크에서 임용되는 경우 임용기 의 장은 휴직자  출산휴가자 등

이 발생한 경우 사 에 구성한 기 별 뱅크 선발자 에서 각 기 에서 정한 기

에 따른 격자를 한시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한다. 

마지막, 리시스템에서 직  임용되는 경우 임용기 의 장은 리시스템의 체

인력지원자 정보열람에서 직  체인력을 검색･선발할 수 있는데, 이들 인력 에

서 서류 형  면 시험을 거쳐 합격자를 정하고 한시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한다. 

단, 이 같은 경우 모집공고는 생략될 수 있고 서류 형  면 시험 차는 기 별 

뱅크 선발 차를 용한다.

상기와 같은 임용방식에 의해 임용 상자가 최종 으로 한시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되는 경우, 그 임용 상자는 업무성과목표 등을 기재한 성과계획서, 보안서약서 

등을 임용기 에 제출하여야 하며, 임용기 으로부터는 임용약정서를 발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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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절 대체인력뱅크의 현황 ⑇

1. 대체인력뱅크 대체인력 구성현황

우선, 지자체 체인력뱅크에 지원하여 합격･선발된 체인력 구성 황을 체

으로 살펴보면, 지자체 체인력뱅크를 통한 한시임기제 공무원임용에 3024명이 

기 인 가운데, 기간제 근로자, 민간 문 인력, 공무원 임용 기자, 퇴직공무원 등

의 순서로 한시임기제 공무원임용을 해 기 이다(<표 3-1> 참조).19) 

이 같은 체 인 체인력뱅크 체인력 구성 황 경향의 경우 17개 시도별 

체인력뱅크 체인력 구성 황과 비교하여 살펴보면, 경기 체인력뱅크 구성 황 

경향하고만 일치하고 있다. 경기의 경우 체인력뱅크를 통한 한시임기제 공무원임

용을 해 844명이 기 인 가운데, 기간제 근로자, 민간 문 인력, 공무원 임용

기자, 퇴직공무원 등의 순서로 많은 이들이 한시임기제 공무원임용을 해 기 

이다. 

하지만, 이 같은 체인력뱅크 체인력 구성 황 경향은 여타 시도에 따라 다르

게 나타나고 있다. 컨 , 서울의 경우 체인력뱅크를 통한 한시임기제 공무원임

용을 해 343명이 기 인 가운데, 기간제 근로자, 공무원 임용 기자, 민간 문 

인력, 퇴직공무원 등의 순서로 많은 이들이 한시임기제 공무원임용을 해 기 

이다. 즉, 체 인 체인력뱅크 체인력 구성 황 경향과 비교하는 경우 서울은 

공무원 임용 기자가 민간 문 인력보다 상 으로 많이 한시임기제 공무원임용을 

해 기 임을 알 수 있다. 부산의 경우에도 동일한 경향을 보인다. 부산의 경우 

체인력뱅크를 통한 한시임기제 공무원임용을 해 106명이 기 인 가운데, 기

간제 근로자, 공무원 임용 기자, 민간 문 인력, 퇴직공무원 등의 순서로 한시임기

19) 세종특별자치시와 제주특별자치도의 경우 개별적으로 대체인력뱅크를 운영하고 있지 않는 바, 시도별 대체
인력뱅크 구성원현황에 이와 관련하여 단 한명도 기재되어 있지 않다(<표 3-1>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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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공무원임용을 해 많은 이들이 기 이다.20)

구분 총계
공무원

임용대기자

퇴직

공무원

해당분야 

민간전문 인력
기간제 근로자

계 3024 314 59 473 2178

서울 343 92 30 34 188

부산 106 17 ¯ 1 88

대구 119 ¯ ¯ ¯ 119

인천 88 ¯ ¯ 3 85

광주 37 13 ¯ ¯ 24

대전 23 ¯ ¯ ¯ 23

울산 205 ¯ ¯ 13 192

세종 ¯ ¯ ¯ ¯ ¯
경기 844 125 12 184 523

강원 178 52 2 2 122

충북 275 ¯ 9 185 81

충남 10 ¯ ¯ 3 7

전북 63 ¯ ¯ 10 54

전남 269 ¯ ¯ 31 238

경북 30 15 ¯ ¯ 15

경남 427 ¯ 1 7 419

제주 ¯ ¯ ¯ ¯ ¯

<표 3-1> 대체인력뱅크 대체인력 시도별 구성현황(2015. 12. 31 기준)

(단위: 명)

자료 : 행정자치부(2016), 지자체 여성공무원 통계 재구성

한편 시도별로 체인력뱅크에 지원하여 합격･선발되어 한시임기제 공무원임용

을 해 기 인 인력규모만을 살펴보면, 경기, 경남, 서울, 충북, 남, 울산, 강

20) 단, 부산의 경우 퇴직공무원이 대체인력뱅크에 지원하여 합격･선발된 인력유형에 단 한명도 포함되어 있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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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구, 부산, 인천, 북, 주, 경북, , 충남, 그리고 체인력뱅크에 단 한명

도 기 인 이가 없는 세종  제주 등의 순서로 크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구체 으로 시만을 상으로 인력규모를 살펴보면, 서울, 울산, 구, 부산, 주, 

 그리고 체인력뱅크에 단 한명도 기 인 이가 없는 세종 등의 순서로 크

며, 도만을 상으로 인력규모를 살펴보면, 경기, 경남, 충북, 남, 강원, 북, 경북, 

충남 그리고 체인력뱅크에 단 한명도 기 인 이가 없는 제주 등의 순서로 크

다는 것을 알 수 있다(<그림 3-4, 3-5> 참조). 

<그림 3-4> 대체인력뱅크 대체인력 시별 구성현황(2015. 12. 31 기준)

(단위: 명)

자료 : 행정자치부(2016), 지자체 여성공무원 통계 재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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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5> 대체인력뱅크 대체인력 도별 구성현황(2015. 12. 31 기준)

(단위: 명) 

자료 : 행정자치부(2016), 지자체 여성공무원 통계 재구성

2. 대체인력뱅크 대체인력 이용현황

육아휴직의 경우 체 으로 여성공무원이 증가함에 따라 공직사회에서의 육아

휴직 이용자 한 증가한 것으로 단할 수 있다. 하지만 정부가 지속 으로 일과 

가정에 한 양립정책에 하여 폭 으로 체계를 갖추면서 이 같은 육아휴직 이

용자 증가추세가 보다 공고히 되었을 가능성이 높다고 단된다. 

컨 , 2005년까지 육아휴직요건은 육아 상연령이 1세에서 3세까지로 제한되고 

육아기간 역시 1년으로 한정하는 등 체 으로 제한 이었다. 하지만 이후 업무

행수당 신설, 육아 상연령 확 (3세에서 8세까지 가능), 육아휴직기간 연장(기존 1

년에서 최  3년까지 가능) 등 정부의 일과 가정에 한 양립정책으로 말미암아 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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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휴직이용에 한 부 요건이 크게 개선된 바 있다.

즉, 일과 가정에 한 정부의 양립정책이 2006년 폭 으로 체계를 갖추면서 육

아휴직 한 그 이용률이 증가하는 가운데 이에 따른 인력 체율도 진 으로 증

가하고 있는 실정이다(<표 3-2> 참조).21) 구체 으로 지방공무원 육아휴직 체인력 

연도별 이용 황을 살펴보면 체자의 경우 2010년 4,566명에서 2015년 7,841명으

로 증가하여 이와 련된 체율이 2010년 83.1%에서 2015년 96.2%까지 증가함을 

알 수 있다(<표 3-2>, <그림 3-6> 참조).

한편 육아휴직 체인력에는 다양한 체인력유형이 있다. 이를 살펴보면 체인

력 상당수가 별도정원충원으로 확보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즉 지방공무원법 제4

장 제26조(결원보충방법)에 따라 신규임용, 승진임용, 강임, 직, 보의 방법으로 

결원을 충원하는 소 , 별도정원충원방식으로 체인력 상당수가 확보되고 있다는 

것이다. 

이에 반해 육아휴직 발생시, 필요한 기간제 근로자, 시간선택제 내지 한시임기제 

공무원 등 체인력뱅크를 통한 체인력확보는 체 으로 별도정원충원방식에 비

해 활용이 낮은 실정이다. 체인력뱅크를 통한 체인력의 경우에 한정하여 살펴

보면, 기간제 근로자, 한시임기제 공무원, 시간선택임기제 공무원 등과 같은 순서로 

육아휴직 체인력으로 많이 활용되고 있는 실정이다.

한 업무 행지정방식을 통한 체인력확보 한 체 으로 상기 체인력뱅

크를 통한 체인력확보방식보다도 활용도가 상 으로 낮다고 볼 수 있다. 업무

행지정은 공식  차를 통해 업무가 특정인에게 지정되고 그 특정인에게 이와 

련된 수당이 지 된다. 하지만, 업무 행에 한 상당한 부담감과 그 부담감에 비

해 상 으로 다고 인식되는 행수당으로 인해 업무 행지정을 통한 체인력

확보방식이 아직까지는 크게 활용되고 있지는 않는 것으로 단된다. 

21) 한편 여성육아휴직뿐만 아니라 남성육아휴직 또한 2008년 120명에서 2015년 722명에 이를 정도로 남성육아휴직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음은 주목할 만한 대목이다(행정자치부(2015), 지자체 여성공무원 통계 참조).



50 지방자치단체 육아휴직 대체인력제도 개선방안

구분

대

체

율

(%)

육아

휴직

이용자

수

육아

휴직

대체자

수

업무

대행

지정

대체인력뱅크

사회

복지풀

(%)

별도정

원충원

(%)

기타

(%)
소계

(%)

기간제

근로자

(%)

시간

선택 

임기제

(%)

한시

임기제

(%)

’15 96.2 8,149 7,841
516

(6.6)

992

(12.7)

769

(9.8)

62

(0.8)

161

(2.1)
0

4,875

(62.2)

1,077

(13.7)

’14 86.8 7,939 6,894
528

(7.6)

920

(13.3)

784

(11.3)

40

(0.5)

96

(1.3)
0

4,385

(63.6)

1,061

(15.3)

’13 84.1 8,691 7,312
614

(8.3)

1,179

(16.1)

1,068

(14.6)

100

(1.3)

11

(0.1)

7

(0)

4,550

(62.2)

962

(13.1)

’12 82.3 7,934 6,527
519

(7.9)

1,268

(19.4)

1,177

(18)
0

91

(1.3)

25

(0.3)

3,762

(57.6)

953

(14.6)

’11 79.8 6,985 5,571
714

(12.8)

1,458

(26.1)

1,386

(24.8)
0

72

(12.9)

22

(0.3)

2,726

(48.9)

651

(11.6)

’10 83.1 5,497 4,566
481

(10.5)

1,370

(30)

1,302

(28.5)
0

68

(1.4)

41

(0.8)

2,323

(50.8)

351

(7.6)

<표 3-2> 지방공무원 육아휴직 대체인력 연도별 이용현황

(단위: 명, %) 

자료 : 행정자치부(2016), 지자체 여성공무원 통계 재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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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6> 대체인력 연도별 현황

(단위: 명, %) 

자료 : 행정자치부(2016), 지자체 여성공무원 통계 재구성

한편 체인력뱅크를 통한 체인력에 한정하여 지방공무원 직종･직 별 육아휴

직 체인력 이용 황을 살펴보면, 기간제 근로자, 시간선택 임기제 내지 한시임기

제 공무원 등과 같은 체인력뱅크를 통한 체인력이 일반직 7 에 가장 많이 충

원되는 가운데, 다음으로 일반직 8 , 일반직 9 , 특정직, 임기제, 연구사, 지도사 

등의 순서로 많이 충원되는 실정임을 알 수 있다(<표 3-3>, <그림 3-7> 참조). 

구체 으로 체인력뱅크를 통한 체인력이 많이 충원된 직종･직 을 살펴보면, 

체인력뱅크를 통한 체인력유형  특히 기간제 근로자유형이 가장 많이 충원되

고 있는 실정임을 알 수 있다. 컨 , 일반직 7 , 8 , 9 의 경우 각각 287명, 285

명, 42명이 기간제 근로자 유형으로 체인력뱅크를 통해 충원된 바 있다<표 3-3>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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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업무

대행

지정

대체인력뱅크

사회

복지풀

별도

정원

충원

기타기간제

근로자

시간

선택 

임기제

한시

임기제

계 845 721 180 153 9 4,694 1,239

경
력
직

경력직계 843 721 179 153 9 4,694 1,239

소계 445 650 61 152 0 4,694 1,058

일
반
직

3급 ¯ ¯ ¯ ¯ ¯ ¯ ¯
4급 ¯ ¯ ¯ ¯ ¯ ¯ ¯
5급 1 ¯ ¯ ¯ ¯ 8 1

6급 2 8 ¯ 4 ¯ 130 17

7급 198 287 36 50 ¯ 2,321 469

8급 201 285 21 59 ¯ 1,817 470

9급 31 42 3 38 ¯ 344 79

연구관 ¯ ¯ ¯ ¯ ¯ ¯ ¯
연구사 3 16 ¯ 1 ¯ 33 9

지도관 ¯ ¯ ¯ ¯ ¯ 1 ¯
지도사 9 12 1 ¯ ¯ 40 13

전
문
경
력

가군 ¯ ¯ ¯ ¯ ¯ ¯ ¯
나군 ¯ ¯ ¯ ¯ ¯ ¯ ¯
다군 ¯ ¯ ¯ ¯ ¯ ¯ ¯

전
담
직
위

5급이상 ¯ ¯ ¯ ¯ ¯ ¯ ¯
6급 ¯ ¯ ¯ ¯ ¯ ¯ ¯
7급 ¯ ¯ ¯ ¯ ¯ ¯ ¯
8급 ¯ ¯ ¯ ¯ ¯ ¯ ¯
9급 ¯ ¯ ¯ ¯ ¯ ¯ ¯

임기제 45 10 7 1 9 ¯ 13

특정직 353 61 111 ¯ ¯ ¯ 168

특
수
경
력
직

특수경력직계 2 ¯ 1 ¯ ¯ ¯ ¯
정무직 ¯ ¯ ¯ ¯ ¯ ¯ ¯

별
정
직

소계 2 ¯ 1 ¯ ¯ ¯ ¯
5급상당 ¯ ¯ ¯ ¯ ¯ ¯ ¯
6급상당 2 ¯ 1 ¯ ¯ ¯ ¯

<표 3-3> 지방공무원 직종･직급별 육아휴직 대체인력 이용현황(2015. 12. 31 기준)

(단위: 명)

자료 : 행정자치부(2016), 지자체 여성공무원 통계 재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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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7> 지방공무원 직종･직급별 육아휴직 대체인력 이용현황

(단위: 명)

자료 : 행정자치부(2016), 지자체 여성공무원 통계 재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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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절 대체인력뱅크의 조사설계 ⑇

1. 거시적인 측면에서의 조사설계

본 연구가 의 인 측면에서 조명한 체인력제도, 즉 체인력뱅크에 을 

맞추어 문제 이 있는지를 확인하기 해서는 체인력뱅크 제도 반에 한 검

이 우선 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이 같은 체인력뱅크 제도 검의 의미를 이론

인 측면에서 살펴보면, 정책에 한 평가, 소  정책평가이론(policy evaluation 

theory)에 연계하여 논의하여 볼 수 있다. 체인력뱅크 제도는 정책에, 검은 일종

의 평가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정책평가이론  정책을 조망하는 다양한 들22)  투입(input), 처리

(processing), 산출(output), 환류(feedback) 등 시차  흐름(sequential flow)에 의해 정

책조망이 가능한 체제이론(system theory)은 체인력뱅크 제도 검을 한 본 연구

의 설문구성에 일정부분 거시  틀(framework)을 제공하여 다. 즉, 본 연구가 투입

평가(input evaluation), 과정평가(process evaluation), 결과평가(output evaluation), 향

평가(impact evaluation) 등 시차  흐름에 의한 4가지 평가 역으로 구분될 수 있는 

체제이론을 용하여 체인력뱅크 제도 검을 한 설문 역을 구성하는 경우 본 

연구의 4가지 설문 역 컨 , 일반 황(general status), 지원체계(support system), 

운 체계(operation system), 환류체계(feedback system) 등이 제공되어 질 수 있다는 

22) 예컨대, 제도주의, 기능주의, 다원주의 ,엘리트이론, 마르크스주의이론, 조합주의이론, 체제이론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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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이다. 반 으로 투입평가 역은 지원체계 역으로, 과정평가 역은 운 체계

역으로, 향평가 역은 환류체계 역으로, 결과평가 역은 일반 황  업무공백

해소 기여정도 등으로 간주될 수 있기 때문이다. 

체제이론에 입각한 평가 ⇒ 설문문항 영역

‣ 투입평가
(input evaluation)

▷ ‣ 지원체계
(support system)

‣ 과정평가
(process evaluation)

▷ ‣ 운영체계
(operation system)

‣ 결과평가
(output evaluation)

▷ ‣ 일반현황(general status)

- 업무공백해소 기여정도

‣ 영향평가
(impact evaluation)

▷ ‣ 환류체계
(feedback system)

<그림 4-1> 설문구성 Framework(거시적 측면)

2. 미시적인 측면에서의 조사설계

앞서 거시 인 측면에서는 투입평가, 과정평가, 결과평가, 향평가 등 시차  흐

름에 의한 4가지 평가 역으로 구분되는 체제이론을 통해 체인력뱅크 제도 검을 

한 4가지 설문 역 컨 , 일반 황, 지원체계, 운 체계, 환류체계 등이 제공된 

바 있다. 

이에 반해 일반 황, 지원체계, 운 체계, 환류체계 등과 같은 역 내에서의 구

체 인 설문문항 부분은 안 행정부 (2014)  체인력뱅크 운 매뉴얼  행정

자치부 (2016) 지방공무원 균형인사 운 지침을 통해 제공된다. 즉, 체인력뱅크

에 의해 최종 으로 한시임기제 공무원으로 임용될 때까지의 일련의 차들, 컨

, 모집계획, 모집공고, 원수 수, 서류 형  면 , 합격자발표, 신원조회, 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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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에 련된 내용에 기반을 두고 일반 황, 지원체계, 운 체계, 환류체계 등과 같

은 역 내에서의 구체 인 설문문항 부분이 구성된다는 것이다. 이 외의 설문문

항은 각종 문헌  자료, 일부 지자체 인사담당자와의 면담 등을 통해 요하다고 

단되는 내용이 도출되는 가운데, 이를 설문문항으로 구성한 바 있다.

개별적 설문문항 근거 ⇒ 영역 내 설문문항

- 일부 지자체 인사담당자 면담
- 각종 문헌 및 자료

▷ 일반현황
- 업무공백해소 기여정도 

- 안전행정부 (2014) 
대체인력뱅크 운영매뉴얼

- 행정자치부 (2016) 
지방공무원 균형인사 운영지침

- 지방공무원 임묭령

▷
지원체계
- 자체법규 유무
- 인력규모, 인력충분정도
- 예산규모, 예산충분정도

▷

운영체계
- 연계 및 계획성
- 실무교육 실시정도
- 심사위원수와 전문성 충분정도
- 채용의사 확인정도
- 업무인수인계 충분정도

▷
환류체계
- 사후평가 연계성
- 사후평가 실시정도

<그림 4-2> 설문구성 Framework(미시적 측면)

한편 설문문항들에 한 구체 인 논의는 다음과 같다. 첫 번째 역인 일반 황

의 경우 지자체가 별도의 체인력뱅크를 운 하고 있는지 여부가 악된 후, 운

되는 지자체와 미운 되는 지자체를 구분하여 설문문항을 구성한 바 있다. 우선, 인

사 신처가 제공하는 통합 체인력뱅크가 아닌 지자체 별도의 체인력뱅크가 운

되고 있는지에 한 설문문항이 제시되는 가운데, 별도의 체인력뱅크가 미운 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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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것으로 악된 지자체의 경우에는 각종 문헌  자료, 일부 지자체 인사담당자와

의 면담 등을 통해 미운 의 주요원인으로 여겨질 수 있는 인사 신처의 통합 체

인력뱅크 활용선호, 업무공백해소를 한 여타 수단 선호, 체인력모집 자체의 어

려움, 체인력뱅크 인력에 한 조직의 거부감, 체인력뱅크 운 을 한 인력･

산 등에 한 지원의 부족 등과 같은 내용으로 하여 설문문항을 구성하 다. 한 

이들 지자체를 상으로 하여 향후 체인력뱅크의 필요성이 어느 정도 있는지 여

부에 한 설문문항도 제시하 다. 

한편 체인력뱅크가 별도로 운 되는 것으로 악된 지자체를 상으로 체인

력뱅크가 언제부터 운 되어 왔는지, 이 같은 체인력뱅크를 통해 얻어진 인력정

보가 여타 지자체들과 공유하고 있는지 그리고 육아휴직으로 인해 발생된 업무공백

해소에 체인력뱅크가 어느 정도로 기여하고 있는지에 한 설문문항이 제시된다. 

이 같은 설문문항 역시 각종 문헌  자료, 일부 지자체 인사담당자와의 면담 등을 

통해 요하다고 여겨진 내용에 기반을 두고 구성되었다. 이를 통해 제도운 기간

에 한 정보와 인력정보 공유부족이 얼마나 많은 지자체들에서 발생되는지가 악

되는 가운데, 체인력뱅크에 한 업무공백해소 기여를 반 으로 악한다. 

특히, 업무공백해소 기여정도에 한 설문문항의 경우 여타 설문문항에 한 종

속변수로서의 역할을 한다. 즉 자체법규 유무, 인력규모  충분정도, 산규모  

산 충분정도 등 지원체계구축의 정도에 따라, 연계  계획성, 실무교육 실시정도, 

심사 원수 충분정도  문성정도, 채용의사 확인정도, 업무인수인계 충분정도 등 

운 체계구축의 정도에 따라, 사후평가 연계성, 사후평가 실시정도 등 환류체계구축

의 정도에 따라, 체인력뱅크의 운 기간에 따라, 여타 지자체간의 인력정보 공유

여부에 따라 업무공백해소에 어느 정도로 기여하 는지를 가름 해 볼 수 있다는 것

이다. 

두 번째 역인 지원체계의 경우 체인력뱅크의 원활한 운 을 한 자체법규의 

제정여부, 인력규모와 이에 한 인력 충분정도, 산규모와 이에 한 산 충분정

도 등과 같은 설문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23) 한편 제도가 원활하게 운 되기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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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는 우선 으로 제도지원체계가 잘 갖추어져 있어야 한다는 것은 주지된 사실이

다. 이 같은 맥락에서 법률, 시행령, 규칙, 조례 등과 같은 법  기반, 인력규모  

이에 한 충분정도 등과 같은 인  기반, 산규모 내지 투자규모와 이에 한 충

분정도 등과 같은 물  기반 등은 자연스럽게 상하여 볼 수 있는 제도지원체계의 

구성요인에 해당된다. 즉, 지원체계 역의 구성요인들의 경우 앞서 언 한 안 행정

부 (2014)  체인력뱅크 운 매뉴얼  행정자치부 (2016) 지방공무원 균형인사 

운 지침의 내용보다는 제도평가에 한 일반  칙에 근거하고 있다는 것이

다.24) 

세 번째 역인 운 체계의 경우 사 고제와의 연계  계획성, 실무교육 실시

정도, 심사 원수 충분정도, 심사 원 문성정도, 채용의사 확인정도, 업무인수인

계 충분정도 등과 같은 설문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는 가운데, 개별  문항은 앞서 언

한 안 행정부 (2014)  체인력뱅크 운 매뉴얼  행정자치부 (2016) 지방공

무원 균형인사 운 지침의 내용에 근거하고 있다. 컨 , 사 고제와의 연계  

계획성의 경우 다음과 같은 내용에 근거를 두고 설문문항으로 구성된 바 있다.

▪ 임용기관의 장은 출산휴가･육아휴직 사전예고제와 연계하여 1개월 전부터 한시임기제공무원 임용절차
를 사전에 진행하고, 휴직 및 출산휴가 등 발생 즉시 업무를 대행할 수 있도록 한다.

▪ 각 기관의 장은 여성공무원 비율, 향후 6개월 또는 1년간의 휴직 및 출산 휴가자 등 발생을 고려하여 
적정인원의 대체인력뱅크 모집계획을 수립한다. 대체인력모집 시 지역, 직렬, 직급 등을 고려하여 적정
인원을 구분･모집하고, 필요 시 소속기관별로 모집계획수립도 가능하다. 각 기관의 장은 대체인력모집 
계획수립 이후, 인사혁신처 나라일터(http://gojobs.go.kr) 대체인력뱅크 선발공고에 모집공고를 5일 
이상하여야 한다.

23) 이를 통해 지원체계 구성요인들에 대한 간접적인 점검을 일정부분 할 수 있다.

24) 거의 모든 정부업무평가에 있어서 법적 기반, 인적 기반, 물적 기반 등은 기본적인 평가요인에 해당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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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무교육 실시정도의 경우 다음과 같은 내용에 근거를 두고 설문문항으로 구성된 

바 있다. 

▪ 합격･선발된 대체인력의 경우 임용 전 업무수행에 필요한 사무관리 실무교육(사이버교육) 등과 같은 기본교육이 
이수되도록 유도된다. 특히, 면접시험 합격자를 대상으로 임용약정 이전(신원조회기간 동안)에 사이버교육이 이
수토록 유도된다. 교육은 대체인력이 담당하게 될 주요업무와 연관된 예컨대, 개인정보보호, 공무원 복무제도, 

예산실무, 민원실무, 법제실무 등과 같은 내용으로 구성된다. 대체인력이 담당할 업무가 전문적이거나, 기관 내 
별도의 교육기관이 있을 경우에는 오프라인 교육실시도 가능하다.

심사 원수 충분정도 내지 심사 원 문성정도의 경우 다음과 같은 내용에 근거

를 두고 설문문항으로 구성된 바 있다. 

▪ 서류전형은 응시자의 업무수행능력, 학력 또는 경력의 업무연관성 등이 해당 직무수행에 적합한지 여부
를 서면으로 심사하며, 합격자는 임용자격기준에 적합한 자 중에서 서류심사 평가결과가 우수한 자 순
으로 5배수 이하 범위에서 결정한다.25) 2인 이상 서류전형위원이 필요하며, 서류전형위원회 구성 시 
위원의 1/2 이상이 임용분야에 관한 전문적인 학식ㆍ능력을 가진 외부 전문가(교수, 다른 중앙행정기관 
소속 공무원 등)로 위촉하는 것이 원칙이다. 단, 지자체의 경우 5인 이상으로 하되, 위원의 2/3 이상이 
외부 전문가(교수, 다른 지방 자치단체 소속 공무원 등)로 위촉하여야 한다. 

▪ 면접시험의 경우 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하여 당해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 및 적격성을 검증하는데, 면
접 시 면접위원에게 자기소개서, 응시원서, 졸업･경력증명서 등을 제공하여야 한다. 면접시험위원의 경
우에도 서류전형위원 선정 등과 동일한 방식으로 구성하되, 한시임기제 5호 임용을 위한 시험의 면접
위원은 3인 이상 위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채용의사 확인정도와 업무인수인계 충분정도의 경우 다음과 같은 내용에 근거를 

두고 설문문항으로 구성된 바 있다. 

▪ 임용기관의 장은 최종 합격･선발된 대체인력을 대상으로 각 기관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임용우선순위
를 정하여 관리하여야 하며, 이 같은 대체인력을 대상으로 주기적으로 임용의사를 파악하여 임용을 포
기한 경우에 목록에서 제외하는 등 인력풀에 대한 지속적인 관리를 하여야 한다.

▪ 임용기관의 장은 한시임기제공무원이 휴직자 및 출산휴가자 등의 업무를 원활하게 대행할 수 있도록 
사전에 업무 인수인계 등을 지원하여야 한다.

25) 통합뱅크의 경우 모집인원에 해당하는 수만큼 합격자를 결정하고, 각 기관에서 적격 대체인력을 임용할 수 
있도록 선발인력정보를 공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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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 역인 환류체계의 경우 사후평가 연계성, 사후평가 실시정도 등과 같은 

설문문항으로 구성된 바 있다. 개별  문항은 안 행정부 (2014)  체인력뱅크 운

매뉴얼  행정자치부 (2016) 지방공무원 균형인사 운 지침의 내용에 근거하

고 있는 가운데, 법령조항의 내용 일부에도 근거하고 있다.

▪ 임용기관의 장은 ｢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규정｣ 제22조의3(지자체는 ｢지방공무원 인사분야 통합지
침｣)에 따라 근무기간이 6개월 이상인 한시임기제공무원의 근무상황과 업무수행실적을 정기 또는 수시
로 평가하여 근무기간 연장 등 인사관리에 반영하여야 한다.

▪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21조의5(임기제공무원의 근무실적평가) ①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임기제공무원의 
근무상황과 업무수행실적을 정기적으로 또는 수시로 평가하여 근무기간을 변경하거나 연장할 때 반영
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른 근무상황과 업무수행실적의 평가에 관하여는 제31조의2를 준용하되, 임용
권자는 해당 기관의 특성에 따라 평가의 기준･방법 및 그 결과의 반영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따로 정
할 수 있다.

영역 설문문항

일반현황

별도 대체인력뱅크 운영여부

운영 미운영

대체인력뱅크 운영시점 대체인력뱅크 미운영 주요원인

인력정보 공유여부 대체인력뱅크 필요성정도

업무공백해소 기여정도

지원체계

자체법규 유무

인력규모

인력 충분정도

예산규모

예산 충분정도

운영체계 

연계 및 계획성

실무교육 실시정도

심사위원수 충분정도

심사위원 전문성정도

채용의사 확인정도

업무인수인계 충분정도

환류체계
사후평가 연계성

사후평가 실시정도

<표 4-1> 설문문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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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절 대체인력뱅크의 분석결과 ⑇

1. 대체인력뱅크 분석결과의 개요

본 연구가 의 인 측면에서 조명한 체인력제도, 즉 체인력뱅크를 연구 상

으로 한정하는 바, 본 조사는 지자체 체인력뱅크에 한 일반 황, 지원체계, 운

체계, 환류체계 등과 같은 4가지 역에서 담당자 인식조사를 통해 제도 반을 

분석하 다. 17개 역 지자체와 226개 기  지자체를 합한 243개 지자체 체의 

체인력뱅크 련된 담당공무원들을 상으로 2016년 9월 19일부터 당해 10월 7일까

지의 3주 기간 동안 화통화  이메일 등을 통해 수조사가 실시되었고, 체 

226명 담당자들 에서 10개 역 지자체 담당자들과 165개 기  지자체 담당자들

이 응답하여 총 72%의 응답률을 보 다.

구분 지자체수 응답 지자체수 %

광역 17 10 58.8%

기초 226 165 73.0%

전체 243 175 72.0%

<표 4-2> 설문조사 지자체 유형별 응답률

<그림 4-3> 설문조사 지자체 유형별 응답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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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대체인력뱅크의 일반현황

가. 별도 대체인력뱅크 운영여부

인사 신처가 제공하는 통합 체인력뱅크가 아닌 지자체 별도의 체인력뱅크를 

운 하고 있는지에 한 질문의 경우, 22.3%만이 별도의 체인력뱅크가 운 된다

고 응답한 반면에, 나머지 77.7%는 별도의 체인력뱅크가 부재하다고 응답을 한 

바 있다. 즉, 지자체 부분이 별도의 체인력뱅크를 운 하지 않는 것으로 조사되

었다.

구분 빈도 %

비운영 136 77.7

운영 39 22.3

전체 175 100.0

<표 4-3> 별도 대체인력뱅크 운영여부

<그림 4-4> 별도 대체인력뱅크 운영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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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대체인력뱅크 미운영 주요원인

상기 지자체 별도의 체인력뱅크를 운 하지 않는다고 응답한 136개 지자체들

만을 상으로 별도의 체인력뱅크를 운 하지 않는 가장 주된 원인이 무엇인가에 

한 질문의 경우, 46.2%가 업무공백해소를 한 여타 수단 선호에 가장 많이 답한 

가운데, 체인력모집 자체의 어려움(23.5%), 체인력뱅크 운 을 한 인력･ 산 

등에 한 지원의 부족(16.2%), 기타(6.6%), 인사 신처의 통합 체인력뱅크 활용선

호(2.9%) 등의 순서로 응답비율이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구분 빈도 %

인사혁신처의 통합대체인력뱅크 활용선호 4 2.9

업무공백해소를 위한 여타 수단 선호 63 46.3

대체인력모집 자체의 어려움 32 23.5

대체인력뱅크 인력에 대한 조직의 거부감 5 3.7

대체인력뱅크 운영을 위한 인력･예산 등에 대한 지원의 부족 22 16.2

기타 9 6.6

결측 1 .7

전체 136 100.0

<표 4-4> 대체인력뱅크 미운영 주요원인

한편 지자체 별도의 체인력뱅크가 운 되지 않는 가장 주된 이유로 46.2%가 업

무공백해소를 한 여타 수단 선호에 가장 많이 응답하 다는 을 감안할 때, 체

인력뱅크 외, 업무공백해소를 한 여타 표 인 수단들을 살펴볼 필요성이 제기

된다. 

크게 3가지 표 인 수단들이 꼽힐 수 있다. 첫째, 지방공무원법 제4장 제26조

(결원보충방법)에 따라 신규임용, 승진임용, 강임, 직, 보의 방법으로 결원을 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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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하는 소 , 별도정원충원으로 체인력을 확보하는 수단이 있다. 둘째, 업무 행

지정은 공식  차를 통해 업무가 특정인에게 지정되고 그 특정인에게 이와 련

된 수당이 지 되는 업무 행지정을 통한 체인력확보 수단이 있다. 마지막으로, 

조직 내 업무 재배치 내지 재조정이라는 수단이 있다. 

이 같은 수단들을 통해 체인력이 충원되는 경우 공히 체인력뱅크를 통해 

체인력이 충원되는 경우에 비해 업무의 안정성, 효율성, 책임성 등이 보다 담보될 

수 있다. 이 같은 이유로 말미암아 지자체의 경우 체인력뱅크를 통한 체인력충

원보다는 상기와 같은 여타 수단들이 보다 선호될 것으로 단된다.

<그림 4-5> 대체인력뱅크 미운영 주요원인

다. 대체인력뱅크 필요성정도

한편 상기에서 언 하 던 주된 원인들로 인해 지자체 별도의 체인력뱅크가 부

재함에도 불구하고, 향후 별도의 체인력뱅크가 어느 정도로 필요한지에 한 질

문이 한 제기되었다. 이와 련하여 37.5.%가 보통에 가장 많이 응답한 가운데, 

불필요(27.9%), 필요(24.3%), 매우 필요(5.9%),  불필요(4.4%)등의 순서로 응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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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율이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체인력뱅크의 필요성정도에 해서는 필요하다

는 인식과 필요하지 않다는 인식이 균형을 이루는 것을 알 수 있다

구분 빈도 %

전혀 불필요 6 4.4

불필요 38 27.9

보통 51 37.5

필요 33 24.3

매우 필요 8 5.9

전체 136 100.0

<표 4-5> 대체인력뱅크 필요성정도

<그림 4-6> 대체인력뱅크 필요성정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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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대체인력뱅크 운영시점

상기 별도의 체인력뱅크가 운 된다고 응답한 지자체들에 한정하여 체인력뱅

크 제도가 언제부터 운 되어 왔는지에 한 질문의 경우, 17.9%가 2014년부터 운

되어 왔다고 가장 많이 답을 한 가운데, 2010년(12.8%), 2015년(10.3%), 2002년(7.7%), 

2009년(7.7%), 2011년(7.7%) 그리고 2013년(7.7%), 2008년(5.1%)과 2016년(5.%), 2007년

(2.6%)과 2012년(2.6%) 등의 순서로 응답비율이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구분 빈도 %

2002 3 7.7

2007 1 2.6

2008 2 5.1

2009 3 7.7

2010 5 12.8

2011 3 7.7

2012 1 2.6

2013 3 7.7

2014 7 17.9

2015 4 10.3

2016 2 5.1

결측 5 12.8

전체 39 100.0

<표 4-6> 대체인력뱅크 운영시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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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독 2014년부터 별도의 체인력뱅크가 운 되어 왔다는 응답이 가장 많은 이유

는 당시 기존에 앙정부 부처 심으로 활용되던 체인력뱅크를 지자체도 활용할 

수 있도록 기능을 크게 개선한 시기가 2014년 6월부터이기 때문인 것으로 여겨진다

(인사 신처 보도자료, 2015).

<그림 4-7> 대체인력뱅크 운영시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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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인력정보 공유여부

상기 별도의 체인력뱅크가 운 된다고 응답한 지자체들에 한정하여 재 체인

력뱅크를 통해 얻게 된 인력정보가 어떤 지자체들과 공유되고 있는지에 한 질문의 

경우, 82.1%가  공유되고 있지 않다고 답을 한 가운데, 기 지자체와 공유함

(12.8%), 역지자체와 공유함(5.1%) 등의 순서로 응답비율이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는 지자체간 체인력뱅크 정보공유체계의 부재함을 일정부분 보여주는 목

으로 간주될 수 있는 바, 지자체간 체인력뱅크 정보공유체계에 한 제도개선에 

상당한 여지가 있음을 한편으로 보여 다.

구분 빈도 %

전혀 공유하고 있지 않음 32 82.1

기초지자체와 공유함 5 12.8

광역지자체와 공유함 2 5.1

전체 39 100.0

<표 4-7> 인력정보 공유여부

<그림 4-8> 인력정보 공유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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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 업무공백해소 기여정도

별도의 체인력뱅크가 운 된다고 응답한 지자체들에 한정하여 재 운 되는 

체인력뱅크가 귀 지자체의 육아휴직 업무공백해소에 어느 정도 기여하고 있다고 

생각되는가에 한 질문에는 기여(48.7%)한다고 답변한 이들이 가장 많은 가운데, 

보통(33.3%), 미흡(10.3%), 매우 기여(7.7%) 등의 순서로 응답비율이 높은 것으로 조

사되었다. 이는 지자체 별도의 체인력뱅크가 그 나름의 유용성이 있다는 것을 일

정부분 보여주는 목으로 간주할 수 있다.

구분 빈도 %

매우 미흡 0 0

미흡 4 10.3

보통 13 33.3

기여 19 48.7

매우 기여 3 7.7

전체 39 100

<표 4-8> 업무공백해소 기여정도

<그림 4-9> 업무공백해소 기여정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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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대체인력뱅크의 지원체계

가. 자체법규 유무

별도 체인력뱅크가 운 된다고 답한 39개 지자체 담당자들  체인력뱅크에 

련된 자체법규(조례, 규칙)가 제정되어 있는가에 한 질문에는 76.9%가 자체법규가 

부재하다고 답한 가운데, 23.1%만이 자체법규가 있다고 답변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는 법 인 측면에 있어서 지자체 체인력뱅크의 지원체계가 반 으로 미비

하다는 것을 일정부분 의미한다. 달리 말해 지자체 체인력뱅크의 경우 법 인 제

도기반의 개선여지가 상당히 있음을 의미한다.

구분 빈도 %

아니오, 자체법규가 없음 30 76.9

예, 자체법규가 있음 9 23.1

전체 39 100.0

<표 4-9> 자체법규 유무

<그림 4-10> 자체법규 유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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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인력규모

체인력뱅크 운 을 한 인력규모에 한 질문의 경우, 33.3%가 1명으로 가장 

많이 답한 가운데, 2명(7.7%), 3명(5.1%), 5명이상(2.6%), 4명(0%) 등의 순서로 응답

비율이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는 인력 인 측면에 있어서 지자체 체인력뱅크

를 담당하는 인력이 그다지 많지 않음을 의미한다. 이는 체인력뱅크에 한 업무

량이 그리 많지 않거나, 업무의 강도가 그리 강하지 않다는 것을 의미할 수도 있다. 

하지만, 지자체 체인력뱅크가 활성화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이에 따른 담당인

력규모가 을 수밖에 없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다. 단, 지자체 체인력뱅크에 

투입되는 인력이 많지 않다는 사실에는 일반 으로 동의될 것으로 단되는 바, 지

자체 체인력뱅크의 상황에 따라서는 이보다 많은 인력이 필요할 가능성이 있음을 

배제할 수는 없다.

구분 빈도 %

1명 33 84.6

2명 3 7.7

3명 2 5.1

4명 0 0

5명 이상 1 2.6

전체 39 100.0

<표 4-10> 인력규모

<그림 4-11> 인력규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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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인력 충분정도

체인력뱅크 운 을 한 인력이 어느 정도로 충분하다고 인식되는지에 한 질

문의 경우, 38.5%가 보통이라고 가장 많이 답한 가운데, 충분(35.9%), 미흡(12.8%), 

매우 충분(10.3%) 등의 순서로 응답비율이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구분 빈도 %

매우 미흡 1 2.6

미흡 5 12.8

보통 15 38.5

충분 14 35.9

매우 충분 4 10.3

전체 39 100.0

<표 4-11> 인력 충분정도

<그림 4-12> 인력 충분정도

이를 상기 인력규모의 조사결과와 함께 단한다면 지자체 체인력뱅크에 투입

되는 인력이 그리 많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지자체 입장에서는 그리 크게 불만족스

럽게 인식하지는 않다고 해석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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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예산규모

체인력뱅크 운 을 한 귀 지자체의 산은 연간 어느 정도 되는지에 한 질

문의 경우, 59%가 1억원 이상이라고 가장 많이 답한 가운데, 2천5백만원 이내

(15.4%), 7천5백만원 이내(12.8%), 1억원 이내(10.3%), 5천만원 이내(2.6%) 등의 순서

로 응답비율이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구분 빈도 %

2천5백만원 이내 6 15.4

5천만원 이내 1 2.6

7천5백만원 이내 5 12.8

1억원 이내 4 10.3

1억원 이상 23 59.0

전체 39 100.0

<표 4-12> 예산규모

<그림 4-13> 예산규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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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예산 충분정도

체인력뱅크 운 을 한 산이 어느 정도로 충분하다고 인식되는지에 한 질

문의 경우, 41%가 보통 그리고  다른 41%가 충분에 가장 많이 답한 가운데, 매우 

충분(15.4%), 미흡(2.6%), 매우 미흡(0%) 등의 순서로 응답비율이 높은 것으로 조사

되었다. 이를 상기 산규모의 조사결과와 함께 단한다면 지자체 체인력뱅크에 

배정되는 산이 그리 부족하다고 인식하고 있지는 않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

구분 빈도 %

매우 미흡 0 0

미흡 1 2.6

보통 16 41.0

충분 16 41.0

매우 충분 6 15.4

전체 39 100.0

<표 4-13> 예산 충분정도

<그림 4-14> 예산 충분정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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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대체인력뱅크의 운영체계

가. 연계 및 계획성

육아휴직 체인력모집이 육아휴직 사 고제에 어느 정도로 연계되어 계획된다

고 인식되는지에 한 질문의 경우, 64.1%가 보통이라고 가장 많이 답한 가운데, 충

실히 연계(28.2%),  연계되고 있지 않음(5.1%), 미약하게 연계(2.6%), 연계(0%) 

등의 순서로 응답비율이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는 연계  계획 인 측면에 있

어서는 지자체 체인력뱅크의 운 체계가 반 으로 양호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구분 빈도 %

전혀 연계되고 있지 않음 2 5.1

미약하게 연계 1 2.6

보통 25 64.1

연계 0 0

충실히 연계 11 28.2

전체 39 100.0

<표 4-14> 연계 및 계획성

<그림 4-15> 연계 및 계획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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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실무교육 실시정도

육아휴직 체인력 채용 시 업무와 연 된 별도 실무교육이 어느 정도로 자주 실

시되고 있는지에 한 질문의 경우, 38.5%가 보통이라고 가장 많이 답한 가운데, 선

택 으로 약간 실시(28.2%), 채용 시 부분 실시(17.9%),  실시되고 있지 않음

(15.4%), 채용 시 항상 실시(0%) 등의 순서로 응답비율이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를 통해 볼 때 반 으로 지자체 실무교육이 자주 실시되고 있지는 않는 실정이

라는 것을 알 수 있다.

구분 빈도 %

전혀 실시되고 있지 않음 6 15.4

선택적으로 약간 실시 11 28.2

보통 15 38.5

채용 시 대부분 실시 7 17.9

채용 시 항상 실시 0 0

전체 39 100.0

<표 4-15> 실무교육 실시정도

<그림 4-16> 실무교육 실시정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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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심사위원수 충분정도

체인력선발 심사 원의 수(2명 이상)가 어느 정도로 충분하다고 인식되는지에 

한 질문의 경우, 43.6%가 충분하다고 가장 많이 답한 가운데, 보통(41%), 매우 충

분(10.3%), 그리고 미흡(2.6%)과 매우 미흡(2.6%) 등의 순서로 응답비율이 높은 것

으로 조사되었다. 이를 통해 볼 때 반 으로 지자체 담당자들이 체인력선발 심

사 원수가 부족하다고는 인식하고 있지는 않는 것으로 단된다. 

구분 빈도 %

매우 미흡 1 2.6

미흡 1 2.6

보통 16 41.0

충분 17 43.6

매우 충분 4 10.3

전체 39 100.0

<표 4-16> 심사위원수 충분정도

<그림 4-17> 심사위원수 충분정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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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심사위원 전문성정도

인력선발에 있어서 체인력선발 심사 원들이 어느 정도로 충분한 문성(지식

과 경험)을 갖고 있는지에 한 질문의 경우, 51.3%가 충분하다고 가장 많이 답한 

가운데, 보통(30.8%), 매우 충분(15.4%), 미흡(2.6%), 매우 미흡(0%) 등의 순서로 응

답비율이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체 응답자들  충분이상에 답한 이들이 66.7%이라는 을 감안할 때, 지자체 

담당자들 부분이 체인력선발 심사 원들의 문성이 부족하다고 인식하고 있지

는 않는 것으로 단된다.

구분 빈도 %

매우 미흡 0 0

미흡 1 2.6

보통 12 30.8

충분 20 51.3

매우 충분 6 15.4

전체 39 100.0

<표 4-17> 심사위원 전문성정도

<그림 4-18> 심사위원 전문성정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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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채용의사 확인정도

선발된 체인력을 상으로 어느 정도 자주 채용의사를 확인하고 있는지에 한 

질문의 경우, 35.9%가 1년에 1번 정도라고 가장 많이 답한 가운데, 3개월에 1번 정

도(33.3%), 6개월에 1번 정도(23.1%),  확인하지 않음(7.7%), 1개월에 1번 이상

(0%) 등의 순서로 응답비율이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체 답변자들  6개월에 1번 정도이상에 답한 이들이 56.4%이지만, 나머지 

43.6%가 1년에 1번 정도이하에 답한 을 고려할 때, 반 으로 선발된 체인력

을 상으로 자주 채용의사가 확인되고 있지는 않고 있는 실정이라고 단된다.

구분 빈도 %

전혀 확인하지 않음 3 7.7

1년에 1번 정도 14 35.9

6개월에 1번 정도 9 23.1

3개월에 1번 정도 13 33.3

1개월에 1번 이상 0 0

전체 39 100.0

<표 4-18> 채용의사 확인정도

<그림 4-19> 채용의사 확인정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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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 업무인수인계 충분정도

육아휴직자와 체인력자간의 사  업무인수인계가 어느 정도로 충분히 이루어

지고 있는지에 한 질문의 경우, 59%가 보통에 가장 많이 응답한 가운데, 충분

(23.1%), 미흡(12.8%), 매우 충분(2.6%)과 매우 미흡(2.6%) 등의 순서로 응답비율이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러한 결과를 통해 볼 때 반 으로 지자체 담당자들이 육아휴직자와 체인력

자간의 사  업무인수인계가 미흡하다고는 인식하고 있지는 않는 것으로 단된다. 

구분 빈도 %

매우 미흡 1 2.6

미흡 5 12.8

보통 23 59.0

충분 9 23.1

매우 충분 1 2.6

전체 39 100.0

<표 4-19> 업무인수인계 충분정도

<그림 4-20> 업무인수인계 충분정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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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대체인력뱅크의 환류체계

가. 사후평가 연계성

체인력 사후평가가 체인력뱅크 제도개선에 어느 정도 연계되어 있다고 인식

되는지에 한 질문의 경우, 64.1%가 보통에 가장 많이 응답한 가운데, 충실히 연계

(20.5%), 미약하게 연계(10.3%),  연계되고 있지 않음(5.1%) 매우 충실히 연계

(0%) 등의 순서로 응답비율이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를 통해 볼 때 반 으로 

지자체 담당자들이 체인력 사후평가가 체인력뱅크 제도개선에 그리 미약하게 

연계되어 있다고는 인식하지 않는 것으로 단된다. 

구분 빈도 %

전혀 연계되고 있지 않음 2 5.1

미약하게 연계 4 10.3

보통 25 64.1

충실히 연계 8 20.5

매우 충실히 연계 0 0

전체 39 100.0

<표 4-20> 사후평가 연계성

<그림 4-21> 사후평가 연계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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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사후평가 실시정도

체인력 사후평가가 어느 정도로 자주 실시되고 있는지에 한 질문의 경우, 

46.2%가 보통에 가장 많이 답한 가운데, 계약종결 시 부분 실시(20.5%), 선택 으

로 약간 실시(15.4%), 계약종결 시 항상 실시(12.8%)  실시되고 있지 않음(5.1%)

등의 순서로 응답비율이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를 통해 볼 때 반 으로 체

인력을 상으로 한 사후평가가 그리 간헐 으로 실시되고 있지는 않다고 단된다.

구분 빈도 %

전혀 실시되고 있지 않음 2 5.1

선택적으로 약간 실시 6 15.4

보통 18 46.2

계약종결 시 대부분 실시 8 20.5

계약종결 시 항상 실시 5 12.8

전체 39 100.0

<표 4-21> 사후평가 실시정도

<그림 4-22> 사후평가 실시정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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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절 본 연구의 내용요약 ⑇

체인력은 어떤 상황으로 말미암아 기존인력을 신하는 인력을 의미한다(류도

암 외, 2016). 즉, 조직 내 특정업무를 수행하는 인력이 다양한 상황으로 말미암아 

그 특정업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그 특정업무를 기존인력 신 수행하는 인력

을 의미한다는 것이다. 이 같은 맥락에서 공직에서의 육아휴직 체인력이란 육아

휴직으로 말미암아 발생되는 조직 내 업무공백을 해소하기 해 동원되는 인력, 

컨 , 업무 재배치 내지 재조정된 인력, 업무 행지정 인력, 신규임용, 승진임용, 강

임, 직, 보 등 별도정원에 의해 충원된 인력, 체인력뱅크를 통해 충원된 한시

임기제, 시간선택제 임기제, 기간근로자 등과 같은 인력 모두를 포함한다고 볼 수 

있다. 

이처럼 공직에서의 육아휴직 체인력에 해 정의하기가 비교  용이하 던 것

에 비해 공직에서의 체인력제도에 해 정의하기란 상 으로 그리 용이하지는 

않다. 기존 논의를 종합하여 보면 공직에서의 육아휴직 체인력제도의 경우 의

인 측면에서는 체인력제도가 체인력뱅크 등에 한정하여 논의되는 가운데, 

의 인 측면에서는 업무 재배치 내지 재조정된 인력, 업무 행지정 인력, 별도정원

에 의해 충원된 인력, 체인력뱅크를 통해 충원된 인력 등에 한 확보, 리, 평가 

등과 련된 제도뿐만 아니라, 이 같은 제도를 지원하는 제도, 즉 업무 행수당, 한

시임기제 보수  수당 등과 련된 재정지원제도, 원활한 체인력공 을 한 

체인력뱅크 체제정비 등과 련된 체제지원제도, 체인력 재 소 배치  업무 

재배치 내지 재조정을 한 인사지원제도 등과 같은 제도 모두를 포함하여 논의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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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는 등 그 체인력제도의 정의의 범 가 상당히 넓기 때문이다.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부분이 제도개선방안 연구유형에 해당된다(e.g., 창호･

이세진, 2005; 김 식, 2011; 김윤권･오시 , 2013; 문미경 외, 2007; 2015). 이 유형 

연구들의 반 인 내용  맥락은 공공부문에서는 체인력확보에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운데 육아휴직이용은 향후 지속 으로 증가할 것으로 상되는 바, 이

에 한 구체 이고 실효 인 개선방안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즉, 최근 육아휴직이 

격히 증가하면서 이로 인한 심각한 업무공백이 발생하는 바, 이를 최소화할 체

인력에 을 맞춘 방안마련이 시 하다는 것이다. 선행연구들의 정책  제언만을 

살펴보면, 업무  직종별 특징에 부합되는 체인력 재 소 배치( 창호･이세진, 

2005; 김윤권･오시 , 2013; 문미경 외, 2015), 재직  휴직공무원 정 활용(김

식, 2011; 김윤권･오시 , 2013), 체인력뱅크 인재풀과 시스템의 체계  구비(김윤

권･오시 , 2013; 문미경 외, 2007), 별도정원제 정교화(김윤권･오시 , 2013; 문미경 

외, 2015), 업무 행수당 성(문미경 외, 2007; 2015) 등이 제안된 바 있다. 

한편 의 인 측면에서 조명되는 다양한 체인력제도 모두를 단일 연구에서 다

루는 것이 시간 내지 비용 인 측면에서 효율 이지 못할 뿐만 아니라, 공직에서의 

체인력제도와 련된 기존 연구들  체인력뱅크에 을 맞춘 연구가 거의 

무한 실정임을 감안할 때, 의 인 측면에서 조명한 체인력제도, 즉 체인력

뱅크가 연구 상으로 한정되었다.

이에 체인력뱅크에 한 개념  내용이 구체 으로 제시되었다. 즉, 개념상 

체인력뱅크는 앙행정기 별  지자체별(이하 각 기 )로 한시임기제공무원을 임

용하기 하여 휴직  출산휴가 등이 상되는 직 에 해서 업무성격에 따라 

합한 인력을 사 에 확보하여 구성한 인력풀을 의미하며, 통합뱅크  기 별 뱅크

로 구분될 수 있다는 것과 통합뱅크  기 별 뱅크에 의해 최종 으로 한시임기제 

공무원으로 임용될 때까지의 일련의 차들, 컨 , 모집계획, 모집공고, 원수 수, 

서류 형  면 , 합격자발표, 신원조회, 임용 등에 련된 내용을 구체 으로 제

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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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 지자체 체인력뱅크 체인력 구성 황과 아울러 이용 황이 간략히 고찰

된 바 있다. 컨 , 지자체 체인력뱅크에 지원하여 합격･선발된 체인력 구성

황을 체 으로 살펴보면, 지자체 체인력뱅크를 통한 한시임기제 공무원임용

에 3024명이 기 인 가운데, 기간제 근로자, 민간 문 인력, 공무원 임용 기자, 

퇴직공무원 등의 순서로 한시임기제 공무원임용을 해 기 인 가운데, 체인

력뱅크를 통한 체인력을 살펴보면, 기간제 근로자, 한시임기제 공무원, 시간선택

임기제 공무원 등과 같은 순서로 육아휴직 체인력으로 많이 활용되고 있는 실정

이다.

이후, 지자체 체인력뱅크에 한 일반 황, 지원체계, 운 체계, 환류체계 등과 

같은 4가지 역에서 담당자 설문조사를 통해 체인력뱅크 제도 반이 조사  

분석되었다. 우선, 첫 번째 역인 일반 황의 경우 지자체가 별도의 체인력뱅크

를 운 하고 있는지 여부가 악된 후, 운 되는 지자체와 미운 되는 지자체를 구

분하여 설문조사가 시행되었다. 별도의 체인력뱅크가 미운 되는 것으로 악된 

지자체의 경우 미운 의 주요원인을 악하는 한편 향후 체인력뱅크의 필요성이 

어느 정도 있는지 여부도 함께 악하 다. 별도의 체인력뱅크가 운 되는 것으

로 악된 지자체의 경우 체인력뱅크를 언제부터 운 하여 왔는지를 악하 고, 

이 같은 체인력뱅크를 통해 얻어진 인력정보를 여타 지자체들과 공유하고 있는지 

그리고 육아휴직으로 인해 발생된 업무공백해소에 체인력뱅크가 어느 정도로 기

여하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는지를 한 조사하 다. 

두 번째 역인 지원체계의 경우 체인력뱅크의 원활한 운 을 한 자체법규의 

제정여부, 인력규모와 이에 한 인력 충분정도, 산규모와 이에 한 산 충분정

도 등이 담당자 인식조사를 통해 악하 고, 세 번째 역인 운 체계의 경우 사

고제와의 연계  계획성, 실무교육 실시정도, 심사 원수 충분정도, 심사 원 

문성정도, 채용의사 확인정도, 업무인수인계 충분정도 등을 설문조사를 통해 조사하

다. 마지막 역인 환류체계의 경우 사후평가 연계성, 사후평가 실시정도 등을 담

당자 인식조사를 통해 악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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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이 같은 설문조사를 통해  지자체 체인력뱅크 제도에 한 다음과 같은 

결과가 제시되었다. 우선, 일반 황으로부터는 다음과 같은 5가지 결과가 제시되었

다. 첫째, 지자체 부분이 별도의 체인력뱅크를 운 하지 않고 있는 실정인 가운

데, 업무공백해소를 한 여타 수단에 한 선호가 이 같은 별도의 체인력뱅크 미

운 의 가장 주된 원인으로 확인되었다. 추측컨 , 지자체 입장에서는 이 같은 수단

들을 통해 체인력이 충원되는 경우 체인력뱅크를 통해 체인력이 충원되는 경

우에 비해 업무의 안정성, 효율성, 책임성 등이 보다 담보될 수 있기 때문인 것으로 

여겨진다. 둘째, 다양한 원인들로 인해 별도의 체인력뱅크를 운 하지 않는 지자

체의 경우에도 향후 별도의 체인력뱅크의 필요성에는 반 으로 동의하는 것으

로 확인되었다. 셋째, 유독 2014년부터 별도의 체인력뱅크가 운 된 지자체가 상

으로 많다는 것이 확인되었다. 추측컨 , 당시 기존에 앙정부 부처 심으로 

활용되던 체인력뱅크를 지자체도 활용할 수 있도록 기능을 크게 개선한 시기가 

2014년 6월부터이기 때문인 것으로 여겨진다. 넷째, 체인력뱅크를 통해 얻게 된 

인력정보가 지자체간에 거의 공유되고 있지 않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는 지자체

간 체인력뱅크 정보공유체계의 부재함을 일정부분 노정하는 목으로 간주될 수 

있는 바, 지자체간 체인력뱅크 정보공유체계에 한 제도개선에 상당한 여지가 

있음을  보여 다. 마지막으로, 재 운 되는 체인력뱅크의 경우 육아휴직 업무

공백해소에 어느 정도 기여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는 지자체 별도의 체

인력뱅크가 그 나름의 유용성이 있다는 것을 일정부분 의미한다.

지원체계로부터는 다음과 같은 3가지 결과가 제시되었다. 첫째, 별도 체인력뱅

크가 운 된다고 답한 지자체  체인력뱅크에 련된 자체법규(조례, 규칙)가 거

의 제정되어 있지 않다는 것이 확인되었다. 이는 법 인 측면에 있어서 지자체 체

인력뱅크의 지원체계가 반 으로 미비하다는 것을 일정부분 의미하는 바, 법 인 

제도기반의 개선여지가 보인다. 둘째, 인력 인 측면에 있어서 지자체 체인력뱅크

를 담당하는 인력이 그다지 많지 않음이 확인되는 가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자

체 입장에서는 크게 불만족스럽게 인식하지는 않고 있다는 것이 확인되었다. 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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막으로, 산 인 측면에 있어서 지자체 체인력뱅크에 배당되는 산이 거의 1억

원 이상인 상황에서 이 같은 산이 지자체 입장에서는 부족하다고 인식하지는 않

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운 체계로부터는 다음과 같은 5가지 결과가 제시되었다. 첫째, 육아휴직 체인

력모집이 육아휴직 사 고제에 보통이상으로 연계되어 계획되고 있다는 것이 확

인되었다. 이는 연계  계획 인 측면에 있어서 지자체 체인력뱅크의 운 체계

가 반 으로 양호하다는 것을 어느 정도 의미한다. 둘째, 육아휴직 체인력 채용 

시 업무와 연 된 별도 실무교육이 반 으로 자주 실시되지는 않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는 실무교육 인 측면에 있어서 지자체 체인력뱅크의 운 체계가 

반 으로 미비하다는 것을 일정부분 노정하는 바, 실무교육 인 제도기반의 개선

여지가 보인다. 셋째, 반 으로 지자체 담당자들은 체인력선발 심사 원수 내지 

심사 원의 문성에 해 부족하다고 인식하고 있지는 않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넷째, 반 으로 지자체 담당자들이 선발된 체인력을 상으로 자주 채용의사를 

확인하고 있지는 않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마지막으로, 지자체 담당자들이 육아휴직

자와 체인력자간의 사  업무인수인계가 반 으로 미흡하다고 인식하지는 않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환류체계로부터는 다음과 같은 2가지 결과가 제시되었다. 하나는 지자체 담당자

들이 체인력 사후평가가 반 으로 체인력뱅크 제도개선에 그리 미약하게 연

계되어 있다고 인식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다른 하나는 체인력을 상

으로 한 사후평가가 반 으로 그리 간헐 으로 실시되고 있지 않는 것으로 확인

되었다. 즉, 환류체계는 반 으로 양호한 것으로 악된다. 

상기 제1  내용요약을 통해 제시될 수 있는 체인력뱅크 제도 반에 걸친 문

제 은 4가지이다. 첫 번째 문제 은 일반 황으로부터 도출된 것으로, 지자체 별도

의 체인력뱅크를 통해 얻게 된 인력정보가 지자체간에 거의 공유되고 있지 않는

다는 것이다. 이는 지자체간 체인력뱅크 정보공유체계의 부재함을 일정부분 노정

하는 목으로 지자체간 체인력뱅크 정보공유에 한 제도 확립 내지 개선이 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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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할 것으로 여겨진다. 

두 번째 문제 은 지원체계로부터 도출된 것으로, 별도 체인력뱅크가 운 된다

고 응답한 지자체  체인력뱅크에 련된 자체법규(조례, 규칙)가 거의 제정되어 

있지 않다는 것이다. 이는 법 인 측면에 있어서 지자체 체인력뱅크의 지원체계

가 반 으로 미비하다는 것을 일정부분 의미하는 바, 조례, 규칙 등과 같은 지자

체 자체법규의 제정이 필요할 것으로 여겨진다. 즉, 법 인 제도기반의 개선이 필요

하다는 것이다. 

세 번째 문제 은 운 체계로부터 도출된 것으로, 육아휴직 체인력 채용 시 업

무와 연 된 별도 실무교육이 반 으로 자주 실시되고 있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

는 실무교육 인 측면에 있어서 지자체 체인력뱅크의 운 체계가 반 으로 미

비하다는 것을 일정부분 노정하는 바, 실무교육 인 제도기반의 개선여지가 보인다. 

즉, 양질의 실무교육을 체인력을 상으로 자주 실시함으로써, 업무의 안정성, 효

율성, 책임성 등이 보다 담보될 수 있다고 여겨진다. 

마지막 문제 도 세 번째 문제 과 마찬가지로 운 체계로부터 도출된 것으로, 

반 으로 지자체 담당자들이 선발된 체인력을 상으로 자주 채용의사를 확인

하고 있지 않다는 것이다. 이는 체인력풀 리체계가 미비하다는 것을 일정부분 

노정하는 바, 체인력 리기반의 제도개선이 필요할 것으로 여겨진다. 체인력을 

상으로 자주 채용의사를 확인함으로써, 체인력의 즉각 투입성이 보다 담보될 

수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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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절 대체인력뱅크의 개선방안 ⑇

1. 기본방향: 대체인력뱅크의 효과성 제고

설문조사 결과 체인력뱅크의 필요성에 해 필요하다는 의견과 필요하지 않다

는 의견이 균형을 이루고 있다. 이는 한편으로는 체인력뱅크 제도에 해 장에

서는 그 필요성이 압도 이지 않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는 다른 한편으로 다른 형태

의 육아휴직 체인력 개선방안이 체인력뱅크보다 편리하고 우수하기 때문일 것이

다. 이러한 추측은 체인력뱅크의 운 여부와 미운  주요원인에서도 유추해 볼 수 

있다. 즉 체인력뱅크가 부분 운 되지 않고 있으며 그 주된 원인은 다른 수단의 

선호로 나타났다. 이는 별도정원, 업무 행, 업무재조정 등이 체인력뱅크보다 선호

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결과는 실제 행정 장에서 체인력뱅크가 그다지 편리하

고 효율 이며 효과 이지 못하다는 사실을 반증해 주는 것이라 볼 수 있다.

이러한 측면을 고려할 때 체인력뱅크 제도의 기본 인 개선방안은 그 효과성을 

제고하는 데 있어야 할 것이다. 체인력뱅크가 사용하기 쉽고 편리하며 효율 이

면 다른 수단에 앞서 극 으로 활용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하에서는 체인력뱅

크의 효과성 제고를 한 구체 인 개선방안을 일반 황, 지원체계, 운 체계와 

련하여 제시해 보고자 한다.

2. 일반현황 개선방안

가. 지자체간 대체인력뱅크에 관한 정보공유

지자체간 체인력뱅크에 한 정보공유가 필요하다. 재는 체인력뱅크를 운

하는 지자체도 을 뿐만 아니라 서로간의 공유도 부족한 실정이다. 이의 해결을 

해서는 우선 으로 역자치단체의 역할이 필수 이다. 역자치단체는 할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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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단체의 체인력뱅크 운 에 한 면 한 실태조사를 수행해야 할 것이며 

역수 의 체인력뱅크 운 에 한 구체 인 지침과 지원 역할을 수행할 필요가 

있다. 이를 역  기 의 담당자들의 주기 인 워크 과 교육의 장을 마련하는 것

도 하나의 방법이 될 것이다. 기  수 의 담당자가 1~2년 주기로 바 는 것을 감안

할 때, 워크 과 교육은 반기에 1회 정도가 할 것으로 단된다.

한 역지자체의 홈페이지에 체인력뱅크 항목을 신설하여 당 역지지체뿐

만 아니라 할 기 지자체의 체인력모집을 총 으로 볼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그래야지 지원자의 입장에서 일일이 해당 기 지자체의 홈페이지를 구석구

석 찾아가지 않고 간편하게 지원을 할 수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나. 대체인력뱅크에 대한 홍보

체인력뱅크가 많이 활용되지 않는 것은 다른 방법에 비해 상 으로 번거로우

며 효과 이지도 않다는 인식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체인력뱅크를 

통한 육아휴직 체의 우수사례를 발굴하여 국의 지방자치단체에 홍보하고 국민

들에게도 극 으로 알릴 필요가 있다. 

3. 지원체계 개선방안: 
대체인력뱅크 지원조례의 제정 및 중･장기적 계획수립

체인력뱅크 지원조례의 제정이 필요하다.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체인력뱅크 

지원에 한 구체 인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여 체인력뱅크를 통하여 체인력을 

원활히 수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특히 이 조례에는 체인력뱅크에 해 집행

부에서 사 으로 ･장기  계획을 수립해 놓아야 할 것을 명시할 필요가 있다. 

조례에 명시된 집행부의 계획수립에 해 좀 더 자세히 논의해 보겠다. 집행부는 

의회에서 제정된 체인력뱅크 지원조례에 따라 자체  계획을 수립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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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를 해 체인력과 련된 수요  비수요 등을 철 히 악하고 체인력의 

확보방안을 보다 철 히 마련해 둘 필요가 있다. 뱅크를 통한 지원, 선발, 리, 교

육, 임용에 해 구체 인 방안을 마련해 둘 필요가 있다. 한 뱅크 운 을 한 인

력, 산 등에 해서도 명확하게 규정해두어야 할 것이다. 

4. 운영체계 개선방안: 대체인력 대상자들의 관리

가. 대상자들의 구체적 리스트 작성

육아휴직 체인력의 성공을 해서는 체인력이 효과 으로 충원되고 하

게 업무를 수행할 수 있어야 한다. 이를 해서는 체인력 상자들에 한 면 한 

리가 필요하다. 리를 해서는 우선 으로 한 상자 리스트의 작성이 필

수 이다. 이 리스트에는 상자의 업무수행과 련된 경력, 교육사항 등을 면 하

게 기록해 두어야 할 것이다. 

실제 기 자치단체의 장에서 공공부문의 육아휴직 체인력으로 근무하고자 

하는 인력은 상당히 있을 것이라 생각된다. 심각한 취업난 속에서 다양한 사유로 경

력이 단 되었다든지 퇴직 후 재취업 비라든지 경력을 쌓고 싶어 하는 사유 등으

로 직장을 구하는 사람들이 상당히 있을 것이다. 우선 이러한 사람들에게 육아휴직 

체인력에 한 구체 인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필수 이다. 따라서 취업정보 사

이트, 공공인력 구인 사이트, 홈페이지 등에 극 으로 홍보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여러 경로로 체인력뱅크에 지원한 사람들에 한 리스트를 구체 이고 

충실하게 작성해 두고 비인력으로 선정해 두면 한 상에 한 빠른 충원이 

가능할 것이다. 

그리고 상자 정보에 해 인근지역과 극 으로 공유하는 것도 필수 이다. 

인  지역이라 하더라도 지역에 따라서 상자가 많은 곳과 상 으로 은 곳이 

있을 것이다. 이 때 많은 곳에서 은 곳으로 한 상자를 추천하는 것도 좋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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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안이 될 것이라 단된다.

나. 대상자들에 대한 교육

체인력 상자들에 한 한 교육도 필수 이다. 이들이 행정 장에 직  

투입되었을 때 업무에 수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  교육을 시켜 두면 혼란과 비

용을 일 수 있을 것이다. 심각한 경우 업무에 숙지할만할 때 쯤 되면 육아휴직자

가 돌아오는 상황이 발생하는데, 이러한 경우라면 체인력을 뽑지 않는 것만 못한 

것이 되기 때문이다. 이 때 상자들에게 사  교육에 참여할 구체 인 인센티

의 제공이 필수 이다. 교육 참여에 한 수당, 향후 채용에 한 가 부여 등이 제

공되어야 상자들도 보다 극 으로 사 교육에 참여하게 될 것이다. 이러한 교

육을 기  지자체 수 에서 자체 으로 수행하기에는 인 , 재정 으로 여러 어려

움이 있을 것으로 단되기에 이에 해서는 역자치단체의 주 으로 공무원 교육

원 탁 교육 등의 방안을 고려해 보면 좋을 것이다.

5. 행정자치부의 역할: 육아휴직 대체인력에 대한 관심과 지원

지방자치단체의 육아휴직 체인력제도가 효과 으로 운 되기 해서는 앙정

부인 행정자치부의 일정한 역할이 필수 이다. 앙차원에서 특히 지방공무원의 인

사를 할하는 지방공무원과에서 이에 한 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아야 할 것이

다. 재로서는 육아휴직 체인력제도에 한 정책  심과 지원이 그리 크지 않

은 것으로 단된다. 심지어 지방자치단체의 육아휴직 체인력에 한 면 한 실

태조사조차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으로 보이는 지경이다.

지방차원에서 육아휴직 체인력이 요한 문제로 두되는 시 에서 행정자치

부는 이에 한 담당자를 지정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실정과 어려움을 극 으로 청

취하고 면 히 악하여 효과 인 지원 책을 세워주는 것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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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록】설문지

육아휴직 대체인력뱅크 제도 개선방안 설문조사

안녕하십니까? 바쁘신 에도 설문에 응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희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연구진은 재 지자체 육아휴직 체인력뱅크 제

도 개선방안 연구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 연구의 목 은 지자체 육아휴직 체인력뱅크 제도 반을 살펴 으로

써, 제도의 문제 들을 악하고 이와 연계된 개선방안을 제시하는데 있습니

다. 이에 희 연구진은 지자체 체인력뱅크 제도운  실무를 담당하시는 

선생님들의 고견을 듣고자 이 같은 설문을 개발하 습니다.

설문 상 질문항목에는 정답이 없으며, 질문을 읽으신 뒤 해당항목에 체크

(✔) 는 내용을 기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설문지의 모든 문항 하나하나가 

희 연구에서 매우 요하오니, 다소 번거로우시더라도 빠짐없이 응답해주

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수집 자료는 통계법 제33조에 의거하여 비 이 보장되며 학술  연구를 

한 통계목  이외에는 사용되지 않습니다. 선생님께서 응답하신 내용은 오직 

희 연구목 으로만 활용되며, 개인 신상과 련된 자료는 개별 으로  

공개되지 않습니다. 설문내용  답변과정에서 궁 하신 은 아래 연락처로 

문의해 주시면 성심껏 답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사 련 문의사항 : hsohn70@krila.re.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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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답요령

해당되는 항목에 체크( √ ) 하시거나 내용을 기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일반현황

1. 귀 지자체의 경우, 인사혁신처가 제공하는 통합대체인력뱅크가 아닌 지자체 별도의 대체

인력뱅크를 운영하고 있습니까? 

  ① 아니오, 운영하고 있지 않음(   ①   )(☞ 18번으로 이동) 

  ② 예, 운영하고 있음(    ②   )(☞ 2번으로 이동)

2. 귀 지자체의 경우, 현재 대체인력뱅크를 통해 얻게 된 인력정보를 어떤 지자체들과 공유

하고 있습니까? 

  ① 전혀 공유하고 있지 않음(   ①   )

  ② 기초지자체와 공유함(   ②   )

  ③ 광역지자체와 공유함(   ③   ) 

3. 귀 지자체의 경우, 대체인력뱅크 제도가 언제부터 운영되어 왔습니까?

   (              )년  (         )월부터 

   예: 2011년 3월부터

4. 현재 운영되는 대체인력뱅크 제도가 귀 지자체의 육아휴직 업무공백해소에 어느 정도 기여

하고 있다고 생각되십니까?

매우 미흡 미흡 보통 기여 매우 기여

(  ①  ) (  ② ) (  ③  ) (  ④  ) (  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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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체계

5. 귀 지자체의 경우, 대체인력뱅크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이와 관련된 자체법규(조례, 

규칙)가 제정되어 있습니까?

  ① 아니오, 자체법규가 없음(  ①  )

  ② 예, 자체법규가 있음(  ②   )

6. 귀 지자체의 경우, 대체인력뱅크 운영을 위한 담당인력은 몇 명입니까? 

1명 2명 3명 4명 5명이상

(  ①  ) (  ② ) (  ③  ) (  ④  ) (  ⑤  )

7. 귀 지자체의 경우, 대체인력뱅크를 운영하는데 있어서 상기 담당인력이 어느 정도로 충분

하다고 생각되십니까? 

매우 미흡 미흡 보통 충분 매우 충분

(  ①  ) (  ② ) (  ③  ) (  ④  ) (  ⑤  )

8. 대체인력뱅크 운영을 위한 귀 지자체의 예산은 연간 어느 정도입니까?

2천5백만원 이내  5천만원 이내 7천5백만원 이내 1억원 이내 1억원 이상  

(  ①  ) (  ② ) (  ③  ) (  ④  ) (  ⑤  )

9. 귀 지자체의 경우, 대체인력뱅크를 운영하는데  상기 예산이 어느 정도로 충분하다고 

생각되십니까? 

매우 미흡 미흡 보통 충분 매우 충분

(  ①  ) (  ② ) (  ③  ) (  ④  ) (  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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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운영체계

10. 귀 지자체의 경우, 육아휴직 대체인력모집이 육아휴직 사전예고제에 어느 정도로 연계

되어 계획된다고 생각되십니까? 

전혀 연계되고 
있지 않음

미약하게 
연계

보통
충실히 
연계

매우 충실히 
연계

(  ①  ) (  ② ) (  ③  ) (  ④  ) (  ⑤  )

11. 귀 지자체의 경우, 대체인력 채용 시 업무와 연관된 별도 실무교육이 어느 정도로 자주 

실시되고 있습니까? 

전혀 실시되고
있지 않음

 선택적으로 
약간 실시

보통
채용 시 

대부분 실시 
채용 시 

항상 실시 

(  ①  ) (  ② ) (  ③  ) (  ④  ) (  ⑤  )

12. 귀 지자체의 경우, 대체인력선발 심사위원의 수(2명 이상)가 어느 정도로 충분하다고 

생각되십니까? 

매우 미흡 미흡 보통 충분 매우 충분

(  ①  ) (  ② ) (  ③  ) (  ④  ) (  ⑤  )

13. 귀 지자체의 경우, 인력선발에 있어서 대체인력선발 심사위원들은 어느 정도로 충분한 

전문성(지식과 경험)을 갖고 있다고 생각되십니까?

매우 미흡 미흡 보통 충분 매우 충분

(  ①  ) (  ② ) (  ③  ) (  ④  ) (  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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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귀 지자체의 경우, 선발된 대체인력을 대상으로 어느 정도 자주 채용의사를 확인하고 

있습니까? 

전혀 확인하지 않음
1년에 

1번 정도
6개월에 
1번 정도

3개월에
1번 정도 

1개월에 
1번 이상

(  ①  ) (  ② ) (  ③  ) (  ④  ) (  ⑤  )

15. 육아휴직자와 대체인력자간의 사전 업무인수인계가 귀 지자체의 경우, 어느 정도로 

충분히 이루어지고 있다고 생각되십니까? 

매우 미흡 미흡 보통 충분 매우 충분

(  ①  ) (  ② ) (  ③  ) (  ④  ) (  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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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류체계

16. 귀 지자체의 경우, 대체인력 사후평가가 대체인력뱅크 제도개선에 어느 정도 연계되어 

있다고 생각되십니까? 

전혀 연계되고 
있지 않음

미약하게 
연계

보통
충실히 
연계

매우 충실히 
연계

(  ①  ) (  ② ) (  ③  ) (  ④  ) (  ⑤  )

17. 귀 지자체의 경우, 대체인력 사후평가가 어느 정도로 자주 실시되고 있습니까? 

전혀 실시되고
있지 않음

 선택적으로 
약간 실시

보통
계약종결 시 
대부분 실시 

계약종결 시 
항상 실시 

(  ①  ) (  ② ) (  ③  ) (  ④  ) (  ⑤  )

18. 귀 지자체의 경우, 별도 대체인력뱅크가 운영되지 않는 가장 큰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되십니까?

    ① 인사혁신처의 통합대체인력뱅크 활용선호(      )

    ② 업무공백해소를 위한 여타 수단 선호(e.g., 별도정원충원, 업무대행지정 등)(      )

    ③ 대체인력모집 자체의 어려움(      )

    ④ 대체인력뱅크 인력에 대한 조직의 거부감(      )

    ⑤ 대체인력뱅크 운영을 위한 인력･예산 등에 대한 지원의 부족(      ) 

    ⑥ 기타(                                                )

19. 상기 이유들로 인해 별도의 대체인력뱅크가 부재함에도 불구하고, 육아휴직 업무공백

해소를 위해서 귀 지자체의 경우 향후 별도의 대체인력뱅크가 어느 정도로 필요하다고 

생각되십니까?

전혀 불필요 불필요 보통 필요 매우 필요

(  ①  ) (  ② ) (  ③  ) (  ④  ) (  ⑤  )



【부  록】 111

■ 응답자 일반사항

20. 질문자가 개별설문 이후 아래의 응답자 일반사항을 기재하여 주십시오.

20-1 소속자치단체  예: 대구광역시, 대구 달성군, 서울특별시 중구, 전남, 경기 용인시 등

20-2 소속부서  예: 총무과, 인사과, 자치행정과 등

20-3. 성별  예: 남성 및 여성 중 선택

20-4 직책  예: 주무관, 사무관, 계장, 팀장, 과장 등 

20-5 성명  예: 홍길동

20-6 연락처  예: 02-3488-7313, hsohn70@naver.com 등 전화번호 혹은 이메일 등 

설문에 답변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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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bstract

Improvement Plans For Local Governments’ Substitute Human 
Resources Systems on Parental Leave - Focuses on ‘Substitute 
Human Resources Pool Banks’

The government that faced the declining birthrate has established and conducted child care 

support policies while women's employment has steadily increased in public sector. In particular, 

in the case of parental leave, representative one of child care support policies, as women civil 

servants increase, parental leave users in public sector have roughly increased.

However, if parental leave frequently occurs, the blank of work will be generated within the 

organization, resulting in the serious problem that the overall organizational performance will be 

deceased. Therefore, substitute human resources are the focus of attention in the government’s 

human resources management because the blank of work can be properly eliminated by utilizing 

substitute human resources. 

In this context, we research the substitute human resources pool banks that are being operated 

to resolve the blank of work due to parental leave, mainly in the field of public sector, especially 

local governments. In doing so, we derive problems of the substitute human resources pool 

banks and suggest remedial measures improving current substitute human resources pool banks.

In order to achieve such research objectives, this research considers the concept, contents, the 

situations of local governments’ substitute human resources pool banks. After that, the 

questionnaire survey is conducted in the four areas such as the general situation, the support 

system, the operating system and the feedback system of the local governments’ substitute 

human resources pool banks. 

Based on the results derived through such questionnaire survey, the following six remedial 

measures of this research are presented as follows. First of all, it is necessary to share 

information on substitute human resources among local governments. Secondly, it is necessary 

to discover the best practices for local governments’ substitute human resources pool ban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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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mote the best practices to all local governments throughout the country, and inform the 

public. 

Thirdly, it is necessary to establish the rules to support the local governments’ substitute 

human resources pool banks. Fourth, the careful management of substitute human resources is 

necessary. For management, it is necessary to have the appropriate list of substitute human 

resources. 

The fifth thing is that we need the appropriate education for substitute human resources. 

Finally, Ministry of the Interior of the central government should play certain significant roles 

in order for local governments’ substitute human resources pool banks to be effectively manag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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